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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Korea-Chille FTA at the beginning,Korea has signed free trade

agreements(FTAs)withatotalof52countriesintheworld,withAustralia,Canada,

Columbia,China,andNew Zealandattheirlast,includingthose9FTAswith47nations

whichalreadywentintoeffectasofNovember,2014.Withthis,thenationhasextended

itsFTA networksfrom North America,Europe,and FarEasttoothercontinents

includingOceania,enlargingitseconomicterritoryupto73.45% oftheglobaleconomy

bythecriterionofGDP.

SinceFTAsfocuson merchandisetrade,enterprisesengaged in international

importandexportusuallychoosetotakeFTA preferentialdutytrackintheir

customsclearanceproceduretominimizetheirexpenseandmaximizetheirprofit.If

they are to getthe FTA preferentialduty privilege and allow their trade

counterpartstobenefitthesametreatment,theyneedtobeawareoftheburdens

rangingfrom theclassificationofthemerchandisetolotsofpaperworkregarding

origincriterion,originverificationformsthatisdifferentfrom FTA toFTA and

verification procedures thatvary from country to country,lots ofbothering

paperworkanddocumentation.

Intheearlytimes,therewereenterpriseswhichbenefitedfrom preferentialduties



throughFTA originmerchandisetrade,whilebeingsubjecttoafterwardorigin

verification by theauthority in theirtradepartner'scountry,unprepared.Itis

especiallydifficultforenterprisesthataredirectlyexposedtosuperpowercountries

inEuropeandtheUnitedStateswhereoriginverificationhaslongbeendeveloped

toweathertherigorousprobeandmeettherequirements.Likewise,todealwith

originverificationefficiently,oneshouldbefullypreparedfrom theinitialstageof

raw materialstolaterstagesofstoringandpreservingdocumentsafterclearance.

Whatisimportantisthattheyneedtoobjectivelygothroughallthemethodsan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treaties mutually agreed by the signing

governmentsaswellasdomesticlawsandregulationswhereapplicable,since

uncomfortablesituationsmayoccurthatcosthugeamountoftimeandexpense

afterwardsiftheimporting/exporting enterprisetrieson itsown discretion to

prepareitselffortheverification.

Therefore,thestudyendeavorstohelptradeindustryinthenation,byreviewing

theoriginverificationproceduresfocusedontheKOR-USFTA andbyrevealing

hardshipsthatmaysurfaceintheirbusinessthroughsystematicanalysisofafew

casesoforiginverificationthathasbeensoughttofindiftheymetFTA origin

requirements by customs authorities both domestic and overseas,and then

recommendingsolutionsaswellasapproachesfrom thedimensionsofthevery

enterpriseandthegovernment.

Thestudyhaditslimitationsinextractingtheproblemsanditssuggestionssince

therewerefew studiesformerlydoneonthefieldoforiginverificationforthe

KOR-USFTA.Thus,thestudyhadtolookintoasmallnumberofpracticalcases

thathadbeenundergonebycustomsauthoritiesinsteadofanin-depthpositive

research.Itseemsthatsomestandarddatahandlingworkisnecessarysupported

bysufficientdataonpracticalverificationcases,whiletakingthecharacteristicsof

eachindustry,item andbusinessintoconsiderationinfuture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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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2014년 11월 재 우리나라는 한․칠 FTA('04.4.1)를 시작으로 한․터키

FTA(‘13.5.1)까지 근 10년만에 동시다발 으로 FTA 정을 체결함으로써 9개 정 47개국

과 FTA 정을 발효시켰으며,호주,캐나다,콜롬비아, 국에 이어 14번째로 뉴질랜드와

의 FTA를 타결시킴으로써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FTA 네트워크를 북미·유럽·동북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륙으로 확장해

GDP기 경제 토1)를 73.45%로 확 시켰다.이러한 경제 토는 칠 (85.1%),페루

(78.0%)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가 됨으로써 세계에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리 알리게

되었다.지난 한· FTA의 실질 타결은 우리나라가 미국·유럽연합(EU)· 국 등 세계

3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FTA특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선진

국 시장으로의 근성 증 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수입업체들은 주요 경제

국가로부터 FTA 세특혜를 받아 수입하게 됨으로 국내산업의 기술개발 등 다각 인

면에서 FTA혜택을 향유하게 될것으로 기 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FTA혜택은 거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수출입물품은 FTA 세특혜

를 받기 해서는 거래당사자,품목,운송,원산지증명,원산지상품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세부 으로 련 차를 수하고 구비서류를 증명하고 리해야만 FTA 사후 원

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산지검증이란 FTA 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나

지조사 등에 기 하여 확인하고 그 지 않을 경우 정 세 용 배제를 비롯한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 차를 말한다.2)

원산지 리 능력이 부족한 소업체의 경우에는 벌 ,거래선 변경,세 추징 등 불이

1) 계 내 생산(GDP)에  FTA  체결  상 들  내 생산(GDP)가 차지 는 비 .

2) 근 , “FTA 특  원산지 검 도: 상  문 과 후 개 안,” 「 연 」, 13 , 1집, 

2013,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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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조치에 회사 존폐를 가늠하는 요한 곤경에 처할수도 있게 됨에 따라 각별한 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특히 2014.3.15.일로 한미 FTA발효 2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은 상

호 투자확 와 기술교류 등 경제 력 계가 긴 히 유지될 것으로 기 되지만,반면

에 원산지상품에 한 사후검증도 차 강화될것으로 단된다.

미국은 EU와 같이 FTA의 역사가 길고 그에 따른 원산지 검증기법도 오랜 기간 축

된 바,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를 상으로 자동차부품,섬유 등과 같은 민감산업

품목군에 해서는 원산지 결정기 충족여부에 한 엄격한 검증이 있을 것으로 상

되고 있으며,실제로도 C/O기 으로 2013년 745건에서 2014년 10월까지 1,594건으로 두

배가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를 심으로 원산지 검증 차를 이해하고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이 원산지증명의 요성을 인식하고 원산지상품

에 한 원산지결정기 충족여부의 확인을 한 원산지 사후검증에 성공 으로 응하

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 원산지 검증사례를 통해 시사하는 바를

악하고 도출된 문제 에 하여 개선 는 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체

결로 인한 혜택을 향유하는데 효과 으로 처하기 한 걸림돌을 제거해보고자 함에 있

음을 연구의 목 으로 두고자 한다.

3) 청 내 통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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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방법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련하여 원산지 검증분야에 있어서 기존 연구 실 이

미미하고,검증사례가 충분히 축 되지 않음으로 인한 실증 인 연구가 제 로 진행되지

못했던 등을 감안하여 향후 한․미 FTA 원산지검증분야에 한 활발한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해 다각 인 방법으로 수집한 원산지검증 기법 사례를 면 히 분석하여

원산지 사후검증이 주는 시사 을 찾고,그에 한 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FTA를 효율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실질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 배경 고찰을 해 인터넷 자료와 출 물,기존 연구자료,주요

참고문헌 등을 통한 문헌조사와 실제 사례연구방법으로 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 연구 방법,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기술하 고,

제2장에서는 한국의 FTA추진 활용 황과 원산지제도에 하여 서술하 으며,제3장

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검증의 이해를 해 미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수입통 제도

그리고 원산지검증 차를 설명하 으며,제4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FTA 실제 검증사례

를 열거하여 분석하고 그 응방안을 제시하 으며,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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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선행연구의 검토

한․미 FTA와 련하여 국내에서의 일반 인 선행연구는 일부 있었으나,FTA 원산

지 사후검증사례를 심층 으로 분석하여 시사 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이유인 즉,한․미 FTA체결(2012.3)이후 3년째에 어들고 있는 재까지 원산

지증명서 기 으로 약 1,500여건의 검증사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검증 상업체와 검증

기 에서의 련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검증내용에는 기업의 업비 등이 있음에 따라 실질 으로 공개를 꺼려하는 이유가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으로나마 검증사례를 확보하여 나름 로 심도있는 분석

을 통한 시사 과 응방안을 제시한 연구자료도 있었다.

표 으로 임성균(2013a,2013b,2013c)4)은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의 법 근거와

차,미국의 통 제도,한․미 FTA 원산지 검증 차,검증실무 검증사례를 심도깊게

분석한 바 있다. 한 임성균(2014)5)은 한․미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 차와 미국세

의 주요업종별 검증사례를 분석하고 략 응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한편 로스앤젤 스총 사 세 으로 근무하는 김석오(2013)6)는 미국의 원산지검증

동향을 분석하고 이와 련한 시사 을 제시한바 있다.

이런 연구를 기 로하여 한․미 FTA검증사례에 한 선행연구7)가 있었으나 극히 일

부에 불과하 다.동 선행연구는 한․미 FTA 검증에 따른 조세심 원에 심 청구된 일

부 사례를 면 히 분석하여 당해 소송에서 기업과 정부간의 양 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토

로 주요 쟁 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검증사례에서 나타난 시사 과 이에 따른 응

방안을 유형별로 짜임새있게 제시하 으며,일부 내용은 미국측에서 CBPForm28(정보제

공요청서)에 따라 미국측이 원산지결정기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해 요청한 검증사유

4) 균, “ ․미 FTA 원산지 검 차,” 「계간 사」, 2013  , 사 , 2013a, pp. 6-23; 

균, “ ․미 FTA 원산지 검 실무,” 「계간 사」, 2013  , 사 , 2013b, pp. 

24-47; 균, “원산지 검 사 ,” 「계간 사」, 2013  , 사 , 2013c, pp. 48-63.

5) 균, “미  주  업 별 미FTA 검 사  연 ,” 「계간 사」, 2014  , 사

, pp. 21-77.

6) , “미  원산지검  동   시사 ,” 「계간 사」, 2013  가 , 사 , pp. 4-9.

7) 양식, “FTA     원산지검 도  문   안에  연 ”, 고  

원 통상 공 사  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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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떻게 응하여야 하는 지를 체계 으로 검토할 수 있도

록 기 자료를 제공하 다.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검증기 에서 수행한 검증사례를

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존의 일반 인 FTA원산지 검증 련 연구에 비해서볼 때 상당

히 수 높은 연구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선행 연구자료외에도 주요 정부기 에서의 FTA활용

진 회,수출입업체 상 설명회,내부교육자료,연구자료 등을 총 망라하여 보다 더 많

은 검증실무 사례를 수집하 고 이를 기 로 기업의 검증 응 성공 실패사례,주요

산업별 검증사례 등 유형별로 재정리 분석하 으며,이를 토 로 수출입기업 정부에

게 주는 시사 과 실질 인 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을 두고 연구하 다.

향후 이 연구가 FTA를 효율 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수출입기업은 물론 다른 연구자

들에게도 기 자료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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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의 FTA 추진 황과 원산지제도

제1 한국의 FTA 추진 황

1. 세계 FTA 동향

FTA(자유무역 정)란 정을 맺은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정부조

달 등에 한 세,비 세 장벽을 완화 는 철폐함으로써 정국간 상호 교역을 증진

하는데 있으며,특혜무역 정으로 지역무역 정의 한 형태이다.FTA는 양자주의 지

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로 체결당사국간에는 낮은 세를 용하고,비체

결국에게는 WTO 정이 허용하는 범 에서 세 수출입제한을 유지한다는 이 특징

이다.

각국이 FTA를 추진하는 주요 동기는 신규거래선 발굴 등 해외시장 확 유지와

시장개방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을 진하여 신규상품 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기술이

을 통하여 산업발달 진하고자 함에 있다.FTA는 지역무역 정의 하나로 2014년 10

월 기 WTO를 통해 악된 지역무역 정(RTA)발효건수는 393건이며,이 가운데 상

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 정(FTA)이 222건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 정은 1995년 WTO출범 이후 증하기 시작하여 체 393건

의 정 95년 이후에만 체의 87.3%에 해당하는 343건이 발효된 것으로 악되고

있다8).정부는 2003년이래 극 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특히 거 경제권과 자원부

국 주요 거 경제권을 심으로 략 인 FTA 체결 확 략을 통한 FTA 네트워

크의 로벌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 국가로 발돋음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을 고려할 때(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 은

82.2%)9),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8) 청 FTA포탈(www.fta.go.kr).

9) 청 FTA포 _FTA 책 약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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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해 FTA 확 에 력을 다하는 것

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세계 인 FTA 확산추세에 응하여 안정 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

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FTA를 극 추진한 결과 칠 ,싱가포르,

EFTA,ASEAN,인도,EU,페루,미국,터키 등 47개국과의 FTA를 발효하 으며,한-콜

롬비아 FTA(2013.2),한-호주 FTA(2014.4),한-캐나다 FTA(2014.9)가 정식 서명 완료되

었고,그 외에도 최근에는 국과 뉴질랜드와 FTA를 타결하 으며,이외에도 RCEP,인

도네시아,베트남 등과 FTA 상이 진행 이다.이와 같이 국,일본 등과의 FTA가

실질 으로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와 FTA체결국간의 FTA를 통한 교역비 은 90%를 넘

어설 것으로 망된다.10)

10) 청 식지_ 책 식(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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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FTA 추진 활용 황

가.FTA 추진 황

우리나라는 재 2004년 4월 한․칠 FTA발효 이후 2014년 11월 재까지 9개 정,

47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호주,콜롬비아,캐나다, 국,뉴질랜드와는 발효시기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과도 지속 으로 FTA를 추진 에 있다.

우리나라와 FTA발효국과의 교역비 은 36%에 이르고 2014.11월에 실질 으로 타결된

최 교역상 국인 한․ FTA가 체결되고 여건 조성 인 미,GCC등과 FTA가 발

효되면 교역비 은 거의 90%까지 확 될 망이다.

구분 발효 황 타결 황 상진행 여건조성

정

상 국

칠 ,싱가포르,

EFTA,아세안,

인도,EU,페루,

미국,터키

호주,캐나다,

콜롬비아, 국,

뉴질랜드

한 일,베트남,

RCEP,GCC,

일본,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미,

MERCOSUR,

말련,SACU,

몽골,러시아

교역비

(%)
36 26.4 7.9 15

비

(%)
36 62.4 70.3 85.3

료 : 무역  지  청 내 료 연  재 .

<표 2-1>우리나라의 FTA추진 황

나.FTA 활용율

1) 정별 FTA 활용율

정별로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정은 다음 <표 2-2>와 같이 한․칠 FTA로 수입은

98%,수출은 80% 에 달한다. 한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출입 공히 60%후반에서

70%후반의 활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체 으로 미미하게나마 FTA를 통한 수출입활

용율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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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발효국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9월

칠 (‘04.4)
수출 - 75.4 78.9 80.7

수입 95.8 97.9 98.5 97.6

EFTA('06.9)
수출 - 84.9 80.3 81.2

수입 55.7 61.9 41.8 41.0

아세안(‘07.6)
수출 33.1 34.8 36.4 38.3

수입 73.8 72.5 74.1 72.6

인도(‘10.1)
수출 35.8 36.5 43.2 56.6

수입 53.6 53.9 61.4 68.7

EU('11.7)
수출 65.7 84.1 85.6 85.5

수입 47.1 67.6 68.6 67.4

페루(‘11.8)
수출 61.3 77.8 91.9 89.7

수입 52.6 92.0 97.9 89.3

미국(‘12.3)
수출 69.4 77.0 76.3

수입 63.7 68.3 65.7

터키(‘13.5)
수출 69.4 71.7

수입 69.4 64.2

료 : 청, 원산지 보원, 「FTA무역리포트」, vol. 09, 2014, p. 203.

  주 : 1. , EFTA 수   통   상  료  통  산 여 료  

         지 않  연도   산  어 움.

       2. 아 안 수  싱가포   수 . 

       3. 수  산 시 징수 태 가 과 보  실  , 무역통계  후 

           실  고 지 아니 . 

<표 2-2>우리나라의 FTA 정별 수출입 활용률

(단 :%)

2)품목군별 FTA 활용율

체 정의 품목군별 FTA특혜수출입 황을 살펴보면,<표 2-3>에서와 같이 일반수

출입에 비해 그 규모가 10% 이내로 미미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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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FTA

특혜
총계 구분 일반

FTA

특혜
총계

화학공업
수출 95 5 100

섬유류
수출 91 9 100

수입 92 8 100 수입 90 10 100

라스틱,

고무,가죽

수출 90 10 100
농림수산

수출 95 5 100

수입 93 7 100 수입 90 10 100

철강 속
수출 94 6 100

기계류
수출 92 8 100

수입 97 3 100 수입 92 8 100

기․ 자
수출 96 4 100

산물
수출 97 3 100

수입 98 2 100 수입 98 2 100

료 : 청, 원산지 보원, 「FTA무역리포트」, vol. 09, 2014, pp. 182-201.

  주 : 1. 2014  상  실  .

<표 2-3>품목별 FTA특혜 수출입 황

(단 :%)

<표 2-3>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동 자료에 의하면 정별로 개별국가의 비 이 높

은 품목군으로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수출입 모두 EU 정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라스틱류의 경우 수출은 미국,수입은 EU가 차지하며,철강 속의 경우 수출은

미국,수입은 칠 아세안 정이 가장 비 을 높게 가지고 있다.

기 자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은 미국,수입은 EU가 높게 나타내며 섬유류의 경우에

는 수출입 모두 아세안 정이 가장 비 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농림수산물의 경우에

는 수출은 아세안 정,수입은 미국이 비 이 높고 기계류의 경우에는 수출은 미국이,수

입은 EU가 비 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 -

3.FTA 특혜 세 용요건11)

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이 FTA 세특혜(인하 는 철폐된 세율 용)를 받기

해서는 원산지결정기 을 충족한 원산지상품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FTA 특혜

세 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한 우리나라에서 FTA 정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상 수입국의 수입업자

에게 동일한 혜택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상 수입자에게 FTA

특혜 세 용요건에 모두 합치된 원산지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무역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되는 이익을 가질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거래 당사자 요건

FTA 특혜 세 용요건 첫 번째는 거래당사자 요건으로 FTA에서 거래당사자는

보편 으로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수입자,생산자를 의미한다.이는 원산지와 련

되고,수출 당사국의 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는 법인으로 원

산지증명서 발 는 발 신청의 주체가 되며 원산지 련 자료의 보 의무를 부담하고

검증에 한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다음 <표 2-4>는 한․미

FTA 정상 규정된 생산자의 정의 조항이다.

따라서,제3국 소재 자연인 는 법인이 수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 한 경우에는

정 세를 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생산자

당사국 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

Producermeansapersonwhoengagesintheproductionofagood

intheterritoryofaparty

<표 2-4>한․미 FTA 정상 생산자 정의(제6.22조 정의)

11) 달, 「2014 도 개  원산지결 」, 원산지 보원, 2014, pp. 22-61  참고 여 연

가 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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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품목 요건

FTA 특혜 세 용요건 두번째는 품목 요건으로 FTA특혜는 각 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양허품목)에 한하여 용되고,그 품목도 정별․국가별․연도별로 세율이

상이하다.

양측은 상품 품목에 해 세를 철폐하고,수입액 기 약 94% 품목의 세를

3년내 철폐하기로 합의,기타는 15년내 단계 철폐

<표 2-5>한․미 FTA양허 스

다.원산지상품 요건

FTA 특혜 세 용요건 세번째는 원산지상품요건으로 체약국 역에서 생산되고

해당 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만이 특혜의 상이 된

다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서 원산지상품은 원산지규정의 일반규정과 품목별규정 모두를

충족하는 상품으로 정 상이 되는 상품의 원산지가 정당사국이여야 한다는 의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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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6.1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으로 어느 한 쪽 는 양 당사국의 역에서 완 하게 획득되거

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으로 어느 한 쪽 는 양 당사국의 역에서 생산되고,

1)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는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상품이 부속서 4-가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용가능한 역내가치

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는

다.원산지 재료로만 으로 어느 한 쪽 는 양 당사국의 역에서

생산된 경우

Article6.1:OriginatingGoods

ExceptasotherwiseprovidedinthisChapter,eachPartyshallprovide

thatagoodisoriginatingwhereitis:

(a)agoodwhollyobtainedorproducedentirelyintheterritoryofone

orbothoftheParties;

(b)producedentirelyintheterritoryofoneorbothofthePartiesand

(i)eachofthenon-originatingmaterialsusedintheproductionof

thegoodundergoesanapplicablechangeintariffclassification

specifiedinAnnex4-A (SpecificRulesofOriginforTextileor

ApparelGoods)orAnnex6-A,or

(ii)the good otherwise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value

contentorotherrequirementsspecifiedinAnnex4-A orAnnex

6-A,andthegoodsatisfiesallotherapplicablerequirementsof

thisChapter;or

(c)producedentirelyintheterritoryofoneorbothoftheParties

exclusivelyfrom originatingmaterials.

<표 2-6>한․미 FTA 정상 원산지상품의 정의

라.운송 요건

FTA 특혜 세 용요건 네 번째는 운송요건으로 이는 다시 말하면 직 운송원

칙12)을 의미한다.직 운송 요건은 그러나,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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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 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특혜를 주는 외가 인

정된다.운송요건에서 요한 것이 경유국에서 어떠한 가공도 없었다는 것을 서류로 입

증하는 일이다.경유국에서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 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는 해당물품이 그 나라를 떠난 후에는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유국 출항 에 반드

시 확보하여야 한다.

미국

<제6.13조 통과․환 >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

정한다.

가.그 상품이 하역․재선 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역으로 운송하기 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양 당사국의 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는

나.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역에서 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

니하는 경우

Article6.13:TransitandTransshipment

EachPartyshallprovidethatagoodshallnotbeconsideredtobean

originatinggoodifthegood:

(a)undergoessubsequentproductionoranyotheroperationoutsidethe

territoriesoftheParties,otherthan unloading,reloading,orany

otheroperationnecessarytopreservethegoodingoodconditionor

totransportthegoodtotheterritoryofaParty;or

(b)doesnotremainunderthecontrolofcustomsauthoritiesinthe

territoryofanon-Party.

<표 2-7>한․미 FTA 정상 직 운송원칙 규정

한편 칠 미국과의 FTA는 직 운송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출 당시

수출체약국에서 수입체약국을 최종목 지로 하여 발송될 필요가 없고,수입자가 정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하여 제3국 보세구역에 장치하 다가 구매자가 나

타나면 그 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3국 세 의 통제하에서 하역,재선 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한 작업

외의 어떠한 가공 는 작업도 없어야 한다는 은 직 운송요건을 두는 경우와 같다.

12) 당물  수 당사  여 간에 다  나라  거 지 않고 곧  수 당사  운 는 

경우에 여 특  공 다는 원  말 .



- 15 -

마.원산지증명 요건

FTA 특혜 세 용요건 마지막은 원산지증명요건이다.원산지증빙서류는 각 정

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와 이 증명서가 사실 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한 원산지

확인서류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C/O)는 정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

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정별

로 특별히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양식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한․미 FTA 정문 제6.15조 제2

항에 원산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필수항목13)만 기재되면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

라의 경우 세청에서 필수항목을 삽입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강제성

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 된 것처럼 FTA 정국간에 세특혜를 받기 해서는 FTA특혜 세 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 혜택을 정당하게 릴수 있게된다.원산지 결정기 을 충족

했다는 것은 의 조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13) ①  (  경우 연락처 또는 그  신원  보 포 ), ② 상  수 (아는 경우

에 ), ③ 상  수 (생산  다  경우에 ), ④ 상  생산 (아는 경우에 ), ⑤ 물

 HS   , ⑥ 상  원산지 상  는 보, ⑦ , ⑧  간

(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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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별 FTA 원산지제도

1.FTA 원산지 결정기

가. 정별 원산지 규정 품목별 근거규정

FTA 원산지란 정에서 정하는 기 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 진 것

으로 보는 국가를 말하며,즉 물품의 생산국 을 의미한다14)

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산지로 정의하는 경우,생산의 범 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한 국가에서 자란 식물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일정기간 다시 재

배되거나,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분업 가공된 공산품의 경우 원

산지결정이 매우 어려워진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해 마련된 것이 원산지 결정기

( 정문에서는 원산지규정)이다.즉,모든 제품에 하여 개별 으로 별도의 기 을 정

하여 그 기 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원산지결정기 이라 함은 특정상품이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를 각 정에

서 정하는 기 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세

계 각국은 무역정책상 제품의 원산지결정을 한 독자 인 원산지결정기 을 유지하고

있으며,이는 개별 국가의 정책 목 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별로 원

산지 규정 품목별 기 의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한편 FTA 특례법은 시

행규칙 제12조에 해당 정의 원산지결정기 을 반 하여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정은

통상 정문 본문이나 별도이 부속서에 별도항목으로 정하고 있음.한·미 FTA의 경우

정 제4장(섬유의류),제6장(기타품목)에 원산지결정기 을 규정하고 있으며,제6.22조

정의조항에서 원산지결정기 의 많은 부분을 기술해두고 있다.

14)   실체  지닌 나  가  미 나  나라  경  에 는 식민지,  또

는 보 과 귀  후  등과 같  가가 아닌 특 지역도 독립 역 나  보  등 경

우에 라 는 원산지가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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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산지규정 품목별 기

칠 정본문 제4.2조 특례규칙 별표8 부속서4

싱가폴 정본문 제4.2조 특례규칙 별표4 부속서4A

인도 정본문 제3.2조 특례규칙 별표7 부속서3가

EU 원산지의정서 제2조 특례규칙 별표9 부속서2

ASEAN 정부속서3 제2조 특례규칙 별표6 부속서3

EFTA
정본문

부속서1
제2조 특례규칙 별표5 부속서1부록2

페루 정본문 제3.1조 특례규칙 별표10 부속서3가

미국 정본문 제6.2조 특례규칙 별표11 부속서4가,부속서6가

터키 원산지의정서 제2조 특례규칙 별표12 부속서2

콜롬비아 정본문 제3.1조 특례규칙 미반 부속서3가

<표 2-8> 정별 원산지 규정 품목별 기 근거규정

나.일반기 과 품목별 기

FTA무역거래에서 특혜 세를 용받기 해서는 원산지상품임을 제로 하는데,원산

지상품을 입증하려면 정별,품목별 원산지 결정기 을 충족시켜야 한다.

FTA원산지규정(원산지결정기 의 정상 표 )은 역내산 상품과 역외산 상품을 차등

우하는 기 이 됨으로써, 세인하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즉 역외국

상품에 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15)역내국간에는 교역 투자를 증 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FTA 정에서 상품의 원산지 결정은 으로 어느 한 쪽 는 양 당

사국의 역에서 완 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될 때 용되는 완 생산기 (완 생산품)과

15) FTA는  는 신 복  원산지규  고 다. 에 라 원산지규  수비  생

는 , 그 비    택 보다 크  무역업체는 FTA  지 않게 다. 러  과  미

 Bhagwatti 수는 복 게 얽  스 게티에 비 여 “spaghetti bowl” 과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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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느 한 쪽 는 양 당사국의 역에서 생산되고,상품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

가 사용될 때 용하는 실질 변형(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기 (불완 생산품)으

로 크게 나 어 진다.FTA효과를 극 화 하기 한 보충 특례규정으로 최소허용기 ,

기 등에 한 규정도 두고 있다.원산지규정은 세부 으로 일반기 과 품목별기

으로 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구 분 종 류

일반

기

(GR)

기본원칙

 완 생산기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 원칙

 직 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기  최소허용기 (미소기 )  간재

 체가능물품  간 재료  부속품․ 비품·공구

 포장․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  시용품

품목별

기

(PSR)

공통기  일반 주  부․류․호의 주

개별기

 세번변경기

 부가가치기

 가공공정기

 조합기 (and):(세번변경기 +부가가치기 )

 선택기 (or):(세번변경기 OR부가가치기 )

료 : 청, 「FTA 원산지 검  매뉴얼」, 2010.12 참고 여 연  재 리.

<표 2-9>원산지규정의 구성

1)일반기 (GeneralRules)

일반기 (General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 으로 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품목별기 (PSR :ProductSpecificRules)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용되는 각칙으로서 통상 ‘별표’로 규정된다.일반기 은 다시 원

산지규정의 기반을 이루는 공통 기본원칙과 품목별 기 의 엄격성 는 원산지 결정과정

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된다.기본원칙은 순수 원산지재료

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완 생산품기 ,생산 과정에 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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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재료가 사용되는 불완 생산품일 경우 동 물품의 실질 변형여부를 단하는 세번

변경기 ,부가가치기 ,가공공정기 등과 함께 역내에서 충분한 정도로 가공이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16) 정에 따라 역외산 원재료가 가공 후

원산지 지 를 획득하고,동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원산지상품임을 인정하

는 원산지재료 생산품 기 ,운송 도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 운송원칙

등이 있다.

분야별 특례규정에는 1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기 ,세번변경 요건을 완화하

는 최소허용기 ,재료비 산정기 을 완화하는 간재 규정,원산지 결정 편의를 한

체가능품,간 재료,부속품,포장용품,세트 등에 한 특례가 있다.

2)품목별기 (ProductSpecificRules)

품목별기 은 다시 공통기 과 개별기 으로 나뉜다.공통기 은 특정품목군에 한정하

여 공통 으로 용되는 것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원산지규정의 별표인 품목별기 표에서 ‘부(Section)’,‘류(Chapter)’등의 ‘주

(Note)’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 인 형태이다.둘째 일부품목은 개별기 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개별기 을 두지 않고 공통기 을 용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이다.

셋째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품목에 하여 세번변경기 용을 배제하고 부가가

치기 등 다른 개별기 을 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한․칠 FTA)개별기

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용되는 것으로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별(HSCode)로

정해진다.물품의 본질 특성의 변화에 기반한 세번변경기 가공공정기 ,물품의

경제 가치를 기 로 하는 부가가치기 이 주를 이룬다.이들 2개 이상을 제시하고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조합기 ,규정된 복수의 기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용

할 수 있는 선택기 이 있다.

16) 통상, ‘ 생산 ’에 는 개  ‘실질변 ’ 라는 어가 사 고 는 , 는 ‘역내가

공원 ’과 ‘ 가공원 ’  포 는 개 라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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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산지의 결정체계 차

원산지상품에는 완 생산품(1국 생산)과 불완 생산품(역내 완 생산품,완 생산간주

물품)으로 구성된다.

<그림 2-1>원산지상품 결정체계도

      료 : 원산지 보원, 「원산지결 」, 2014,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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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원산지상품 결정체계도

<1>

거래․운송과

➙

<2>

생산과

➙

<3>

생산여부

➙

<4>

재료별 원산지

➙

<5>

상품 원산지

․거래당사자요건

․직 운송요건

․역외가공 

․불인 공 해당 

여부

․ 생산품

․ 생산품 

간주 품

․재료별 번, 

생산국 및 

원산지  충족 여부

․일반 , 

품목별  

충족 여부

         료 : 원산지 보원, 「원산지결  재」, 2013, p.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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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TA 정별 원산지증명제도

가.원산지증명제도의 개념

FTA특혜 세를 용받기 해서는 먼 해당 정상 국간의 양허 상품목인지 여부

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그 품목에 한 정확한 HS품목번호를 결정한 다음에 해당되

는 정에서 특혜 세를 용받고자 하는 품목의 원산지결정기 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원산지결정기 일반기 과 품목별기 을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단하면 당해

정별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차에 따라 정해진 서식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상 국의 수입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우리나라의 수출업자는 상 수입국의 수입자

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하고,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상 수출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를 입수하여 FTA 세특혜를 신청하면 된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는 물품의 국 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자유무역 정의 이행을 한 세법의 특례에 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서 원산지증명서란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정의하며,개정 교토

약상의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는 기 이 증명서가 련된 물품

에 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 으로 확인한 양식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한마디로 원산지증명서(C/O)란 수출물품이 수출국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말할 수 있겠다.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정별 원산

지결정기 을 충족하고 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만이 상 수입국에서

FTA특혜 세( 정 세)를 용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FTA 정별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증명서 발 은 정 법령에 규정된 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크게 기 발 과 자율발 으로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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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

원산지증명서

발 주체(방법) 발 신청권자 서식
유효

기간

칠 [자율발 ]수출자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2년

싱가폴

[기 발 ]

싱가폴-세

한국-세 ,상공회의소,

자유무역 리원(입주기업에한함)

 수출자

 수출자권한 임

받은자

양국간 각자증명서식 1년

EFTA
[자율발 ]수출자

[기 발 ]스 스치즈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문안기재
1년

아세안

[기 발 ]

아세안-국가기 (상이)

한국-세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는 생

산자로부터 권한

을 서면으로

임받은 자

통일증명서식

(AKFORM)
1년

인도

[기 발 ]

인도-인도수출검사 원회

한국-세 ,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EU

[자율발 ]수출자

*6,000유로 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작성 가능함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문안기재
1년

페루

[기 발 ] 는

[자율발 ]인증수출자,2,000불이

하물품

*5년후엔 모두 자율발

 수출자

 수출자의 책임

하에 권한 리인

부속서 규정

통일된 양식
1년

미국
[자율발 ]

수출자,생산자,수입자

비정형서식

(권고서식 사용권장)
4년

터키 [자율발 ]수출자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문안기재
1년

료 : 청 내 료  참고 여 연 가 재  리.

<표 2-10>FTA 정별 원산지증명제도 비교

기 발 은 원산지국가의 세당국 기타 발 권한이 있는 기 이 당해 물품에 해 원

산지를 확인하여 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기 발 을 채택하고 있는 FTA 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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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싱가포르 FTA,한․아세안 FTA,한․인도 FTA,한․페루FTA가 있다.

자율발 은 수출자가 당해물품에 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발 하

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자율발 을 채택하고 있는 FTA 정으로는 한․칠 FTA,

한․EFTA FTA,한․EU FTA,한․미 FTA,한․터키 FTA,한․페루FTA가 있다.

FTA 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 하는 방식,유효기간,서식,작성주체 등이 각각 상이

함으로 인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된다.

자유무역 정의 취지를 따른다면 발 차가 신속하고 편리하며 부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자율증명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반면에 심리 인 측면에서는 자율증명방식보

다 기 증명방식이 더 효과 일 수 도 있다.원산지의 허 증명과 련해서는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기 에서 발 하고 책임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기 발 방식은 발 주체가 상 국의 국가기 등이므로 공신력은 높으나 차가 복잡

하고 시간 부 비용이 발생하여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 되는 결과가 되며 자율발

방식은 발 주체가 수출자,생산자 등이므로 발 차가 신속하고 편리한 은 유리하나

허 증명 는 작성방법의 미숙한 으로 인한 잘못 작성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질수도

있음이 단 이라고 하겠다.이러한 원산지증명을 허 로 작성하거나 발 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FTA특혜 세 혜택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벌과 과 추징 등 막 한 처벌

이 가해진다는 에서는 원산지증명의 작성 발 에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3.FTA 원산지조사제도

가.원산지조사제도의 개념

원산지조사17)는 원산지증명서 허 작성 여부 ,실제로 원산지국에서 생산된 것인지

를 확인하는 진정성여부와 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기 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

성되었는지,증빙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것으로

17) 원산지검 과  사 는  FTA 문에 는 원산지검 (Verification), FTA 특 상에

는 원산지 사  사 (FTA특  사무처리에 고시 2  “ 청 나  수 물 에 

여 과 에 는 원산지 에 맞는지    실시 는 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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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방지와 원산지 허 로 인한 세탈루방지 등을 해 세당국이

수출입자 등 검증 상자에게 정 는 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에 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 방문하여 원산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따라서 수입자,수출자 는 생산자가 처음부

터 원산지검증에 응하지 않거나,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 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원산

지기 은 충족하 으나,이를 증빙할 서류가 미비하는 등의 사유로 수입자,수출자 는

생산자가 원산지검증에 실패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세에 한 추징을 당함은 물론

련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에 한 비를 철 히 하여야 한다.

나. 정별 원산지조사 차 내용

원산지조사의 기본원칙은 수리 후 조사 원칙과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이 있다.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한 조사를 할수 있으며,수출입물품에 한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서면조사 에 조사 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서면조사만으로 원

산지증빙서류의 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지조사를 실시한다.

체약상 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는 체약상 국에 거주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

에 사용된 재료를 공 하거나 생산한 자를 상으로 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를

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

거 나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 지며,그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까

지 조사 상자에게 조사사유,조사 정기간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 조사 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체약상 국의 조사 상자가 30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조사를 할 수 없다.수입물품에 해 체약상 국의 세당

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경우 체약상 국 세당국은 정별로 정한 기간이내에 조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26 -

구분
칠 ,

싱가폴

아세안,

인도

EFTA,

EU,터키
페루 미국

검증방식 직 검증
간 검증

->직 검증

간 검증

(참 가능)

직 ,간

검증

선택

직 검증,단

섬유 련물품

은 간 검증

회신

기간

수입
30일

(아세안)2개월

(인도)3개월
10개월 150일

12개월

수출 6개월

료 : 청 내  료  근거  연 가 재  리.

<표 2-11> 정별 원산지 검증방법 회신기간

원산지조사에서 핵심 인 조사분야는 정별로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일반

으로 특혜 세 용 요건에 합한지 여부로 한다.여기에는 다음 <2-12>에서와 같이 체

약상 국에 소재하는 자연인 는 법인간의 거래 여부,체약국간 양허 상품목인지 여부,

원산지가 체약국인지 여부,수출입국간에 직 운송인지 여부,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원산지 련 자료의 보 리 여부가 포함된다.

요 건 내 용

거래당사자 체약상 국에 소재하는 자연인 는 법인간의 거래 여부

품목 체약국간 양허1) 상품목인지 여부(HS6단 기 )

원산지
원산지가 체약국인지 여부

( 정의 원산지규정 충족하면 역내산으로 인정)

직 운송
수출입국간에 직 운송인지 여부

( 외 조항 충족여부,증빙서류로 입증)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형식 요건과 실질 내용)

자료보 원산지 련 자료를 일정기간(5년)보 리 여부

료 : 무역 , 「FTA 사후검   복」, 2014.6.18, p.14 참고 여 연 가 재 .

주1) :  양허란, FTA 상 간에  상 상 지 않겠다는 약  FTA 체

결시 든 물 에 여  양허 는 것  아니라, 당사 간에  물 에 여 

 게 .

<표 2-12> 정별 원산지조사 내용(특혜 용요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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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미 FTA 원산지검증제도 고찰

제1 미국의 FTA 원산지검증 통 제도

1.FTA 원산지검증의 의의

한·미 FTA 원산지검증은 한․미 FTA 정 국내법령에 따라 FTA 세특혜를 받은

물품에 하여 그 물품이 FTA 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혜 세 용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차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한 검증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가별 약과 동 약의 내용

을 국내법에 반 한 “자유무역 정의 이행을 한 세법의 특례에 한 법률”등의 규

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세 당국이 수행하며,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한 검증은 한·

미 FTA 정과 동 정의 내용을 반 한 미국의 련 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세 당국이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한·미 FTA 원산지 사후 검증에 불이익 조치등을 받지 않으려면

한·미 FTA 정문과 한국과 미국의 통 련 법령과 수출입통 차를 사 에 충분히

인지해야만 한다.한․미 FTA 정문과 국내법령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정을 우선하여

용한다.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한 정문은 제6.18조의 검증 련 규정이 있으며,

섬유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정문 제4.3조(섬유 는 의류 상품에 한 세 력)에

규정된 섬유 련 규정을 우선 으로 용하게 된다.

2.미국의 원산지검증제도 동향

가.미국의 FTA 원산지검증제도

재 미국은 14개의 FTA 상을 통해 20개 국가와 FTA 정을 체결하고 있다.18)미

국이 경제 인 측면에서 FTA 정을 추진한 것은 캐나다와 체결한 NAFTA로 1994년이

18) FTA무역 지원  포  지(http://okfta.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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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NAFTA는 유럽연합과 비되는 미국형 경제통합으로서 FTA의 이행에 한 여러

표 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이들 FTA의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의 세당국이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서면질의, 장방문조사를 수행하는 직 검증 방식이다.

한․미 FTA에서는 섬유류를 제외한 부분의 일반물품에 하여는 직 검증방식을 채

택하고 있으며,섬유류 의류에 하여는 간 검증방식을 용하고 있다.

미국이 섬유분야에 해서 간 검증을 채택한 이유는 섬유산업이 열세로 자국의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해서다.이는 미국측에서는 미국세 이 수행하는 직 검증보다 우리

나라세 이 실시하는 간 검증이 더 정확하고 효과 인 방법이라고 단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원산지검증 방법은 미국 세당국이 한국 세당국에 간 검증을 요청하거나

한국 세당국의 간 검증시 직 같이 참여하여 검증할 수 있다.원산지검증 련 사항

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정문 제6.18조에 의하면 미국 세 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할 때 서면에 의한 정보 요청,서면 질의 는 사업장 방문 조사( 장 검증) 에서 선택

할 수 있다.수출자 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조사의 목 은 원산지 증빙기록의 유지

의무에 따라 해당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함이다.

그러나 주어진 산,인력 시간의 제약으로 수입 물품에 한 원산지 검증은 수입

자를 우선 검증하고,수입신고 수리 후에 검증이 진행되며, 장방문보다는 서면 방식에

의한 검증이 우선 으로 진행되는 것이 실제 인 운 형태라 할 수 있다. 장검증과

련하여 미국 세청은 비 섬유류 제품에 해서는 한국의 수출자 는 생산자에 하

여 직 검증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장검증은 미국내 자국산업보호 수 에 따라 수행될수 있다.왜냐하면 섬유류

를 제외한 부분의 상품에 한 미국세 의 세율이 매우 낮고,조세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반면에 미국 세청 세징수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섬유류

의 경우에는 섬유류 해외 장검증 을 통해 매년 원산지 험국 우범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장검증을 하고 있다.미국 세청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류에 해서도

통 지 세 수입통 단계에서 원산지검증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특혜가 배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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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경우는 미국 세 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악되고 있다.

미국의 원산지검증 상은 미국 세 의 험 리 시스템에 따라 세수 손실이 크고 미국

경제,국민의 건강과 안 을 하는 분야를 심으로 선정된 PTI(Priority Trade

Issues)로 자동차,섬유･의류,철강, 자,농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 세 은 조사 상자를 선별한 한편 검증 상을 미국 세당국에서는 략 으로

검증을 하려는 품목군을 정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개별 특정수입신고 건과 부정수입 는

법규 수도 험도가 높은 특정수입업체를 정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특정수입업체 체수

입 신고 건에 한 검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이후 원산지검증을 해 원산지증명서,자

재명세서,원산지 결정방법 등에 한 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세 수입담당자

가 직 수출업자를 방문하기도 한다.세 수입담당자의 지방문 결과 문제가 있을 경

우 문가 검증 이 구성되어 장실사를 실시한다.

미국세 에서는 부분의 검증을 수입자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미국세 은 FTA특혜

세를 용한 신고건에 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게 되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와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그와 련된 모든 책임도 수입자의 몫으로 하고

있다. 업비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울때에는 수출자 는

생산자가 미국세 에 직 제출할 수 있지만,이 경우에도 자료제출기한,자료의 완 성

정확성에 해서는 수입자가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만약에 이 단계에서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신고 당시에 수입자가 용했던 FTA특혜세율은 부인되고 기본세

율과의 차액만큼 추징하게 된다.결국 정에서는 수입국 세 은 수입자 뿐만 아니라 상

국 수출자 생산자까지도 직 검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미국 세 은 FTA

체결상 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에 한 조사없이 수입자에 한 조사만으로도 검증을 종

결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미국의 세 으로부터 직 자료제출을 받지 않았는데,미

국의 수입업체로부터 각종자료 요청을 받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원산지검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면 히 확인하고 신 하게 극 으로 응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 세 의 검증 차에는 체 으로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서면조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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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미국 세 이 수출국의 생산자 는 수출자에게 서면질의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요

청하면 조사 상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답변해야 한다.만일

기한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특혜 세 부여를 단할 수 있다.

서면조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지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방문조사시는 조사

상 수출자 는 생산자,수출국 세 등에 지방문조사의 취지에 해 서면 통보를

하고,해당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를 받을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한 서면동의서를

회신해야 한다.필요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을 과

하지 않는 범 에서 지방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문조사에서는 회사 계자 인터뷰,회계구매재고 리시스템 심사,역내부가가치

등에 한 보 서류의 일치 여부,공 자 확인서 등의 자료 보 상황,재료 공 자에

한 확인 등 원산지 결정 취약분야를 심으로 집 검증을 실시한다.19)

검증이 종료되면 60일 안에 검증 상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검증결과를 통보

하는데,최종 서면결정서를 통보하기 에 사 통보를 하며,만일 검증결과가 부정 일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는 30일 안에 이에 한 자료 보완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 은 재검토 작업후 최종 서면통보를 한다.

나.미국의 FTA 원산지검증 동향

미 세 은 매년 9개국 150~170개의 해외수출자를 검증 상으로 선정하여 지방문 검

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1년에는 마우리우스,과테말라,코스타리카 등 8

개국가의 165개 지공장을 방문하여 지조사를 실시했다.2012년에는 엘살바도르,요르

단,도미니카 등 9개국가 149개의 지공장을 방문하여 지조사를 실시했다.이를 자세

히 보면 과테말라,도미니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 4개국은 2년 연속 미 세 의 지검

증 상국에 포함되었다.20)

미 세 의 해외 검증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의 경우 165개 검증 상 업체 16개 공

19)미국은 NAFTA의 경우 통일되고 일 된 원산지 검증 차의 용을 해 NAFTA검증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
사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 다.NAFTA 검증 매뉴얼은 각국의 검증 련 기 을 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외국 지방문 조사에 을 두어 검증단계별 목표 차,권고하는 검증 로그램에 해 상세하게 기술하
고 있다.

20) , “미  원산지검  동   시사 ,” 「계간 사」, 2013  가 , 사 , 2013,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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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폐업,45개 공장은 증빙서류 불충분 는 원산지규정 반으로 나타났다.2012년도

의 경우 149개 검증 상 업체 38개 공장은 폐업,53개 공장은 증빙서류 불충분 는

원산지규정 반으로 나타났다.거의 반에 이르는 해외 지업체가 원산지규정을 수

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 증빙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특혜 세 거부는

여겨 야 할부분이다.

미 세 의 섬유제품에 한 세징수액은,2011년 기 ,125억불로 총 세액 289억불의

43%를 차지하고 있다.섬유제품은 그만큼 세수차원에서도 요하기 때문에 미 세 이

섬유제품에 해서는 별도의 특별 조직을 두고 해외검증까지 불사하는 이유가 엿보인다.

3.미국의 수입 통 제도21)

‘FTA 원산지 검증’의 차와 방법에 한 사항이 한·미 FTA 정문에 규정되어 있

지만,실제 운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 세 련 법령과 통 제도의 틀에 반 되어 운

되고 있다.따라서 미국 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을 보다 잘 이해하기 해서는 미국 통

제도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통 제도는 1993년에 제정된 “세 화 법(CustomsModernizationAct)"에

기 하고 있으며,세 화 법은 "법규 수도 제공"과 ”책임공유”라는 2개의 통 원칙

에 기 하고 있다."법규 수도 제공"이란 세당국이 무역업계에게 수출입통 과정에서

의 의무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려 으로써 무역업계의 자발 법규 수를 최 한 이끌

어 낸다는 것이다.“책임 공유"란 세당국에게는 무역업계의 책임과 권한에 한 정보를

최 한 제공할 의무를 크게 강화함으로써 무역업계가 통 련 규정을 수하는데 있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원칙을 토 로 하여 “세 화 법”은 수입업체

에게 미국 세청에 품목분류, 세평가,화물 정보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합리 주의"를 할 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미국 세 당국은 수입자가 제공

한 정보를 토 로 신속하게 통 차를 처리하게 된다.따라서 수입자가 수입 통 과정

21) 균, “ ․미 FTA 원산지 검 차,” 「계간 사」, 2013  , 사 , 2013a, pp. 6-23

  참고 여 연 가 약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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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합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 을 때에 미국 세법상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22)

미국 수입자가 우리나라 물품에 하여 FTA 특혜 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국 통

제도 상의 "합리 주의의무"가 용된다.수입자의 합리 주의 의무는 수출자에게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수출자 는 생산자가 FTA 무역과 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입자에

게 제공하고 리하는 것이 요하게 된다.그리고 수입자는 수출자의 원산지를 비롯한

FTA 무역 리 역량을 평가하여 거래 계의 지속 는 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수입자에 부과된 “합리 주의의무”와 “법규 수의무"를 토 로 통 차

가 진행되며,이와 연계 된 형태로 수입물품에 한 FTA 검증 차가 진행된다.즉,검증

은 FTA 특혜 세 신청과 련된 수입 통 차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게 된다.미국 세

청은 특정 수입신고 건에 한 검증과 특정 회사의 체 수입신고 건에 한 FTA 검

증의 형태로 FTA 검증 제도를 운 하고 있다.FTA 검증을 미국의 수입 통 차와 연

계하여 살펴보는 것도 요하다.

미국의 수입통 제도는 수입통 단계와 사후심사단계로 이루어져 있다.수입통 단계

는 화물반입신고(Entry제출)→ 납세신고(EntrySummary)단계로 되어 있고,사후심사

단계는 사후세액심사(PostEntryReview)→ 정산(Liquidation)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수입자는 화물 도착 까지 선사 는 항공사를 통해 하목록 정보와 ISF보를 송해

야한다.식 품 등 FDA 소 품목인 경우에는 수출하기 에 미국 FDA에 식품제조시설

과 제품도 등록을 해야한다. 한 각 물품의 종류에 따라 ImportPermit등 사 차를

밟아야 한다.23)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화물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이를 Entry제출이라고 한다.만약 화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화물반입신고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 장명령하에 세 창고로 화물을 강제로 옮긴 후 매각 는

폐기 차에 들어간다.화물반입신고 후 세 은 신고화물에 하여 필요시 검사자료 제출

을 요구 하여 검사한 후 신고취하 는 반입을 허용하고,검사의 필요가 없을 경우 즉

22) 균, “ ․미 FTA 원산지 검 차,” 「계간 사」, 2013  , 2013a, 사 , p. 10.

23) , “미  수 통 벽과 시사 ,” 「계간 사」, 2014  여 , 사 , 2014,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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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반입을 허용한다.그리고 외국으로부터 화물이 도착하기 에 미리 세 에 샘 을 제

출하여 세 의 의견을 들은 후 반입신고와 동시에 반출하는 화물은 사후에 납세신고를

하게 된다.

미국세 에서 수입화물에 한 검사는 반입신고 단계에서 검사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선별 으로 이루어지며,검사시 화물반입신고 서류에 원산지국 표시가 없거나 허 로 된

것,지식재산권 반 여부 등에 을 둔다.

그러나 화물반입신고 단계에서 신고하는 원산지국은 FTA 특혜 세 신청으로서 효력

과 직 련은 없으나(화물반입신고 단계에서 원산지국을 KR(Korea)로 신고하지 않았

더라도 납세신고 단계에서 신고하면 FTA특혜 세 신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해당물품이 FTA 특혜 세 신청을 할 물품이라면 화물반입신고 단계에서도 원산지국을

KR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만약 이 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FTA 특혜 세 신

청을 하는 납세신고단계에서 세 공무원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화물반입

신고를 한 수입자는 수입화물에 해 화물반출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

여야 한다. 수입상품에 한 FTA 특혜 세 신청은 수입자,수출자 는 생산자 는

수입자의 정보에 한 합리 신뢰를 포함한 인지에 기 하여 서면 는 자 으로 수

입자가 신청하는데,단지 수출자이든 는 등재된 수입자로서 수행하든지 일련의 서류와

다수의 정보를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한다.수입화물에 하여 FTA 특혜 세를 신청하고

자 하면 HTSUSNo(우리나라의 HS번호)앞에 반드시 KR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 지 않을 경우 FTA특혜 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그리고 화물반입신고단

계에서 CountryofOrigin란에 KR을 붙이지 않더라도 FTA 특혜 세 신청과는 무 하

다.다만,붙이지 않았을 경우 세 의 비 검증의 사유가 될 뿐이다.

미국에서 FTA 특혜 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나 기타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

출하지 않아도 된다.다만,특혜 세 신청을 미국은 EntrySummary서식에 KR로 표기

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우리는 특혜 세신청서식에 필수기재사항24)을 기재한 후 자

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 에서 차이가 있다.그러나 수입통 후 1년 이내에 소

해서 FTA 특혜 세를 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세 에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자료

24)  , 상  수 , 상  수 , 상  생산 , 물    HS , 상  원

산지 상  는 보, ,  간(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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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수입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더

라도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알고 있고,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FTA 특혜 세 신

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자가 수출자나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특혜 세 신청을 하

다면 신청할 당시의 증빙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이 경우 증빙자료에 기재된 날짜는

신고일 이 이어야 한다. 미국 수입자는 납세신고시 세평가,품목분류,세율,원산지,

지식재산권 등 수입통 과 련된 모든 분야에 하여 합리 주의 의무(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그 지 못한 업체의 경우 원산지 검증의 가

능성이 높아지므로 납세신고 단계부터 정확한 신고가 되어야 FTA 검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입화물에 하여 FTA 특혜 세를 신청하게 되면 화물취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Fee(MPF))에 해서도 당연히 면제신청을 한 것이 되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25)통 단계에는 신고서 기재사항의 합성 등 필요한 최소 사항만 ‘서류심

사’ 는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심사한다.납부세액의 정확성과 통 법성의 수 여부

등은 통 후에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확인한다.정산(Liquidation)은 보통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10개월 는 3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

에 재정산할 수 있다.

정산결과 세 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등록하여 수입화주가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세 의

정산(Liquidation)이 에 FTA 정 세 용이 잘못되었음을 수입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사 에 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미국으로 수출한 수출물품에 하여 미국의 수입업체가 한·미 FTA 특혜 세

혜택을 받기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을 미국으로 선 하기 에 특혜 세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이를 해서는 수출물품의 미국에서의 품

목분류,원산지 결정기 ,쿼타 해당여부,한국과 미국 간의 환 에 한 제한사항 등을

25) FTA특  신청  에도 고  물취 수수료  납 는 사 가 생 는 , 는 

업무  는 지 사가 가능  통 그램  사 지 않는 등  무지에  비  것

, 만약 런 사 가 생 다  1  내에 당 액에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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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 에 알아두어야 한다.제1단계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수출물품의 미국에서의

품목분류이다.왜냐하면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진 FTA 세율표에 의해서 수출물품의

세를 면제받거나,기 세26)보다 낮게 납부할 수 있는 FTA 특혜 세 혜택을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한 원산지 결정기 도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FTA 특혜

세 용의 가장 기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품목분류를 잘못하게 되면 세율의 용이 달라짐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결정기

도 달라지어 잘못된 결정기 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는 세 당국에서 원사지증

명의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미국의 품목분류는 http://usitc.gov/tata/hts/index.ht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품목분류가 미국세 에서 품

목분류한 내용과 상호 다르거나 달리 용되어 오류로 결정되면,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원산지결정기 이 달라져서 미국세 으로부터 FTA 특혜 세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검

증에서 특혜 세 혜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우리나라에서 수출 당시 품목

분류가 잘못된 경우이거나 우리나라 세 으로부터 품목분류 확인(품목분류 사 회시를

받음)을 받았는데 미국세 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달리 품목분류를 한 경우 는 미국

세 에서 품목분류를 잘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수출국인 우리나라의 품목분류와 수입

국인 미국의 품목분류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혜 세혜택을 받게되는 상 국의 품목

분류를 용하는 것도 좋은 가 될수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 오류를 사 에 방지하기 해서는 수입화주를 통하거나 미국세 에

수출자가 직 질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해당 상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수출하기

이 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만약 수출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품목분류의 정확성이 의

심된다면 미국세 을 통해 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한 후 잘못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세가 무세인 물품27)이라면 FTA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세 에서는 수입물품(우리나라 수출물품)에 해 세부과와 별도로 물품취

26) ․미 FTA에   (MFN:Most Favored Nation)  는 ,  

 상   는 계무역 (WTO)  원  원산지  는 수 물 에  

다. 

27)  물  우리나라에  많  수 고 는 드폰, 도체, 컴퓨 , 린  등 보 술

(ITA) 상 물  들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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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MerchandiseProcessingFee(MPF))를 부과하고 있는데,수출물품이 FTA 원산지

기 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라면 세가 무세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물품취 수수

료의 면제혜택은 볼 수 있게 된다.미국세 에서 부과하는 물품취 수수료는 세 과세가격

의 0.3463%이며,각 수입신고 건당 최소 미화 25$에서 최 미화 485$까지이다.그리고 물

품취 수수료 면제혜택을 얻기 해서 수입자는 원산지상품이 되기 해 필요한 모든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한·미 FTA 혜택을 받기 해 수출자가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이 FTA 원산지 기 이

다. FTA 원산지 결정기 은 크게 완 생산기 ,세번변경기 ,부가가치기 기 ,최소

허용기 (DeMinimisrule)등이 있는데,수출물품의 해당 원산지 결정기 을 충족하여야

수입국에서 FTA 특혜 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제2 한·미 FTA 원산지검증 차

1.원산지검증 차 개요

한․미 FTAdml특혜원산지규정은 NAFTA 유형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즉,원산지증

명서의 발 은 수출국 정부 당국의 개입 없이 수출자,생산자 는 수입자가 발 할 수

있다.그리고 이들은 유럽형 모델에서처럼 인증수출자일 필요가 없다.따라서 수입국의

세당국은 수입자나 수출자 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원산지에 한 정보를 요청하거

나 질의서를 보낼 수 있으며,필요하다고 단될 경우에는 수출자나 생산자에 한 형장

방문을 수행할 수도 있다.28)

미국 세청에 의한 한․미 FTA 원산지검증은 자국내 수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

(CBPForm 28)를 발송하여 원산지증명서류와 입증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다.이 서식은 미국세 이 수입자에게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서류로서 원산지검증뿐

만 아니라 세평가,품목분류 등과 같이 모든 조사 시 공통 으로 사용되는 서류이다.

28) 열, 곽근재, “미  원산지검  사 과 시사 ,” 「 지역연 」, 16 , 4 , 2013, p.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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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라면 이 서식을 미국 수입자에게 알려주고 우리나

라가 수출한 물품에 하여 미국세 이 서류로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면 즉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통보해주도록 조치하는 것이 사후 원산지검증에 극 으로 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세 으로부터 서류를 통보받은 미국내 수입자는 스스로의 자료만으로도 응이 가

능할 경우 미국세 에 해당자료를 제출하고,만약 응자료로 부족하거나 미국세 으로

부터 수출자의 자료를 직 요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수출국내 수출자에게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주도록 요청할수 있다. 한 수출자 는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단하는 경우 직 세 에 제출할 수 있다.

수입자 는 수출자나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세 에서 FTA원산지 검증결과

이상이 없다고 단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화 는 이행통지서(CBPForm 29)를 이용

하여 확정통보를 한다.그러나 FTA원산지 검증결과 이상이 있다고 단하는 경우 그 내

용을 이행통지서(CBPForm29)를 이용하여 비결정 통보를 하는데,이 경우 통지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와 제출한 서류 등을 세

에서 검증을 하여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이거나,제출을 한 후 검증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확정통보를 한다.그런데 세 에서 검증을 하여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행통지서 받은 시 이 세 의 사후세액 심사단계 사

후심사 단계로 정산 단계 이 이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그 결과를 수정된 이행통지

서를 통해 받게 된다.이 경우 정산에 착수한 후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이의제기 등 행정구제 차를 통해서도 수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지

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음으로 한미 FTA 정에 의한 원산

지검증방법으로 서면검증과 지검증에 하여 실무 인 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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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면검증 차

서면검증은 우리나라 세 의 수입신고 수리 후 행하는 건별 사후세액 심사와 같은 성

격으로서,수입신고 건의 품목분류, 세율,과세가격 평가,비특혜 특혜 세 원산지국

의 정확성,기타 신고사항의 세법규의 법여부를 확정하기 하여 정보제공요청서

(CBPForm 28)와 이행통지서(CBPForm 29)을 사용하여 추가 으로 련 정보를 요구

하고,심사와 결정을 한다. 따라서 FTA 원산지 서면검증은 사후세액 심사단계에서 이

루어지며,검증을 해 원산지증명서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부분의 경우 원산지증명

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요구한다.

미국세 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

며,세 화법에서는 세 은 세 고객에게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고 세 고객은 거래

시 자료제출을 최소한으로 하되,세 이 요구시 언제라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

다.이에 따라 특혜 세신청을 간소하게 하고, 신 세 이 자료 요구시 제출할 의무를

지며,이를 반할 때에는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따라서 특혜신청한 수입신고물

품에 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특혜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와 기본 인 확인

서류를 요구하며,이는 검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013.12월말 재까지 미국세 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한

FTA원산지검증은 주로 서면검증 주로 진행되고 수입업체에 한 직 장검증은 검

증을 받은 업체의 비공개에 따라 명확한 통계를 악할수 없지만, 세청,FTA무역종합

지원센터, 세사 등의 상담 수 실 등을 통해 악한 바에 따르면 서면검증 실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서면검증을 받은 업종도 섬유류,자동차부품,기계류,화학

제품,식품류,측정장비,타이어 등 매우 다양하다. 미국으로부터 FTA 특혜를 받아 수

입한 물품에 한 우리나라 세 의 FTA원산지검증도 부분 서면검증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식품류,차량에 해서는 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한·미 FTA 원산지 검증

의 주체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세 당국이다.다만,미국 세 당국은 개별 수입 건

에 한 검증을 일선세 에서 수행하지만,섬유류에 해서는 세청 차원에서 서면검증

을 한 후 필요시 해외 장검증 29)을 구성하여 업체단 로 검증을 하기도 한다.

29)  검 (Textile Products Verification Tea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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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한․미 FTA원산지 서면검증 기본 차도

         료 : 균, “미  주  업 별 미FTA 검 사  연 ,” 「계간 사」, 2014  ,

                사 , 2014, p. 23.

미국세 의 사후심사 단계는 사후세액 심사와 정산이 있다.사후세액 심사는 수입통

지 할세 의 사후심사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한·미 FTA 원산지 서면검증도 사후세

액 심사의 한 종류로 취 되기 때문에 검증주체는 수입통 지 할세 의 사후심사 이

수행한다.따라서 검증 상이 되지 않기 해서는 통 단계부터 정확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특히 섬유류,자동차 등과 같이 미국 세청에서 가장 많은 심을 갖고 있는 업종

의 수입신고 건에 해서는 검증 비를 철 히 하여야 한다.

FTA원산지 서면검증을 해 기본 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정보제공요청서(CBPForm

28)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C/O),원재료명세서(BOM;BillofMaterial),제조원가 명세

서 4.생산/제조 기록을 요구하고,심사 후 추가자료 요구를 해 이 자료에 한정되지 않

음 (Suchasbutnotlimitedto)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한-미FTA 원산지증명은 수입

자,수출자 는 생산자가 서면 는 자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수입자 자신이 가진

자료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임을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수출자 는 생산

자는 원산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한․미 FTA 정 제6.15조)

원재료명세서는 제품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목록과 소요량 등을 기재한 서류인데,원

산지 확인을 해서 요구한다.원재료명세서는 원산지 결정기 이 완 생산기 ,세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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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가가치기 등 어떤 것이든 기본 으로 요구하는 문서이며,우리나라의 환 제

도에서 사용되는 자율소요량증명서와 유사하다.제조원가명세서는 제품생산에 소요된 원

재료의 가격명세를 나타내는 서류인데,원산지 확인을 해서 요구한다.

원재료명세서는 원산지 결정기 이 완 생산기 ,부가가치기 이라면 당연히 필요하

지만,세번변경기 을 확인하기 해서는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없으나,미국세 에서

는 부분의 경우 당연한 서류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생산/제조 기록은 당해 수출제품

의 생산/제조한 내역을 기록한 서류이며,생산일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이 제조되는 과정을 사진을 통해 확인시켜주는 것

이 보다 정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사진을 촬 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다. 에서 열거한 자료이외에도 추가 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문

구로서 부분의 상세자료 요구시 언 하고 있다.미국세 에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

가 미흡하거나 추가 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추가로 진행하는 차가 수입자

에 해 원산지증명과 련된 근거서류 는 해명서류를 요구하는 차이고,정보제공요

청서CBPForm 28의 서식에 필요한 서류명을 기재하여 송부한다.동 서식의 앞면은 정

보제공 요청의 근거,요청일자,수입신고 일자,제조자· 매자·선 인,미국세 (CBP)담

당자의 메시지 등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 에서 14번 항목인 미국세

(CBP)담당자의 메시지가 결국 원산지 검증 련 핵심 인 요청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정보제출자는 이 메시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해 노력하여야 한다.뒷면에는 반

인 정보와 작성방법에 한 설명을 담고 있다.

미국세 은 원산지 검증을 해 기본 으로 요구하는 정보 이외에도 업종과 품목에 따

라서는 간단한 추가정보부터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정보까지도 요구하고 있다.특히,섬

유류 직물에 해서는 기본서류 이외에 CBPForm 28의 별첨을 통해 매우 상세한 자

료를 요구하고 있다.수출자 는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부가가치 기 에 의한 원산지 결정시만 해당되고,세번변경 기 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요구자료 목록에 들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를 송부하여 수입자로 하여 세

에 제출토록 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수출자 는 생산자의 원가자료가 공개되어 불이

익이 래될 수 있다고 단되는 경우 수출자 는 생산자는 수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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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 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세 은 자료를 비공개로 하여 원산지 검증을 하게 된다.미국세 에서 요

구하는 회계자료는 한국과 미국이 원산지 검증을 해 합의한 생산국의 일반 으로 인정

된 회계원칙이 용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하여 수입자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CBP담당자는 원산지의 정성을 확인한 후 수입자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한다.만약 원산지가 정하게 리되어 제출한 자료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수

입자에게 유선으로 그 내역을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며,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

정 결정을 내려할 경우에는 이행통지서(CBPForm 29)를 이용하여 비결정 는 최

종결정을 통보한다.즉, 비결정이라면 비결정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통지서의 발

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최종결정이라면 당해

수입신고 건은 정산과정에 있고,처리 세 에서는 더 이상 심사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따라서 비결정시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 을 경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결정

을 의미하며,최종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확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은 그 결정내용에

따르고,정산 후 이의제기 차를 이용하여 구제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통한 구제 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비결정을 통해 주어진 기간 안에 요청자료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그 로 확정되며,

그 내용이 그 다음 정산 차로 그 로 옮겨가서 최종 확정된다.최종확정은 부족 납부

세의 납부결정이다.그러나 만약 비결정을 통해 주어진 기간 안에 요청자료를 보완하

면 세 에서 검토하여 수입자가 신청한 특혜 세가 정상 인 것으로 결정하거나 이를 부

정하는 최종결정을 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최종확정을 하 지만 정산에 들어가

기 이라면 다시 세 에 이의제기(Appeal)을 할 수 있는데, 세사 등이 세 을 방문하

거나 화를 통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이때에도 잘 설명이 이루어져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다시 수정된 이행통지서를 발행한다.

최종확정을 하 지만 정산에 들어간 경우라면 정산 후 180일 이내에 수입신고 세 에

이의제기(보통 Appeal 는 Protest라고 한다)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나라의 행

정구제제도인 심사청구 는 심 청구와 유사하다.행정구제 차를 통해서도 수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Courtofinternationaltrade)에 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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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리구제 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면검증이 종료되고 난 이후의 미국 세청의 조치사항은 서면검증 결과 원산지 충족

에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유선으로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어 추가 징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CBPForm 29를 통하

여 비결정 는 확정 결정을 통보한다. 한 법률 반 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차

에 들어간다.검증결과 한·미 FTA 원산지기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만으로 종료되

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자의 행 정도(죄질)에 따라서는 범죄 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한·미 FTA와 련하여 미국의 세 련 법률과 규정을

반한 경우에는 세 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penalty)를 받을 수 있다.30)미국 세법

제1592조(사기, 과실,과실에 한 제재)는 사기, 과실 는 과실에 의하여 수입 물품

을 통 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외 으로 수입자가 잘못된 특혜

세를 신청하 거나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미국 세청 규정에 따라서 신

속하고 자발 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민사상 제재 는 행정상의 제재31)조치를 받

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수출자 는 생산자가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고 자발 으로 정정하여

미국 세청에 통보한 경우에도 민사상 는 행정상의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세청측으로부터 먼 잘못 신고된 사실을 고지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는 불가능하며 사 자진신고를 이용하여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는 있다.

사기(fraud)에 의해 는 특혜 세 신청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이후에도 1회 이상 잘

못된 특혜 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미국 세법에 의거하여

제재(penalty)조치를 받을 수 있다.기록 유지 의무를 반한 경우의 제재 조치는 과실

에 기인한 것과 의도 (willful)인 경우를 구분하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30) ·미 FTA  검  통  수 , 수  또는 생산  미   사   경우 

재   사  19 CFR Parts 10, Subpart R §10.1030~§10.1033에 규 어 다.

31) 미   1592 (19 U.S.C §1592) 상  민사상 또는 상 재(civil or administrative 

penalty)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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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고의 는 과실에 의한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입자와 수출자

는 생산자의 책임소재에 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수출입 계약의 당사자가 본사와

지사 계라면 결국 수입자나 수출자를 구분할 필요없이 공동책임 는 동일한 책임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주체라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해야 한다.

분쟁의 발생시 해결방법에 해서는 기본 으로 수출입계약서에 명시할 수가 있는데,

명시된 바에 따라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분쟁의 해결방법은 주로 당사자 간의 타

는 화해를 통해 해결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여 알선,조정, 재,소송 등을 통해 해

결하는데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경우 과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계

약서에 화해,알선,조정, 재 등 해결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수출입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할법원을 통한 소송을 통해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

다.

<그림 3-2>한․미 FTA원산지 서면검증 상세 차도

     료 : 균, “미  주  업 별 미FTA 검 사  연 ,” 「계간 사」, 2014  ,

            사 , 2014,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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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검증 차

장검증이란 FTA 특혜 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물품에 하여 수입국의 검증당국에

서 수입자,수출자 는 생산자에 하여 직 장을 방문하여 특혜원산지의 진정성과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세청은 지 까지 주로 NAFTA 수입물품을 주로 검증을 하여 왔으나,최근에

는 타 FTA,특히 한미 FTA 수입물품에 하여도 장검증을 비하고 있으며,섬유류

에 해서는 정 제4.3조에서 미국세 은 한국세 을 통해 원산지검증을 하되,한국세

의 검증에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결과 으로는 한국세 에 통보

한 후 공동으로 장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 검증과 같다고 보고 이에

비하여야 한다.

미국 세청(CBP)은 우범물품 선별기법에 의하여 해외검증 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데,미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해 그 동안 축 된 국쿼터의 불법이용 수입자,이와

련된 수출업체 는 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자까지 연계된 자료(DB)에 의해 선별된

업체,최 수출입업체,수입 증 업체,제보된 업체 등을 선정한다.

한 서면검증에서 원산지 부 합 정을 받은 물품을 미국 내 다른 업체로 수출을 하

거나,다른 물품을 미국 내 다른 업체로 수출을 한 사실이 있어 장검증을 할 필요성

이 있다고 단하는 경우,원산지 조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수입이 증하는 업체,

험 리시스템에 의해 일정수 이상의 험도가 있는 업체,최 로 미국에 수입한 업

체에 해서는 검증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장검증 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험 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검증 상으로 선정되지 않기 해서는 미국

세청에서 역 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 법규 수도를 높이고,합리 주의의무를 다

하여 품목분류, 세평가,원산지,지식재산권 등 제반 수입통 요소들에 한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사후 심사 정산에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특정 회사를 심으로 이루어지나 만약 검증결과 불법행 를 한 회사라는 것이 밝 진

경우라면 재의 수입신고 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입신고 건에 해서도 검증을 확

하고,더 나아가 검증 상이 된 물품이 미국 내 다른 수입자에게도 수출되는지 여부에

해서도 검증을 실시한다.한-미FTA에서 장검증을 해 업체에 사 에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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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규정은 없다.다만,섬유류에 한 장검증시 세 당국에 통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한국세 에 통보하 다고 하여 한국세 이 미국세 의 장검증 이 에

상업체에게 통보하는 것은 엄격히 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사 에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검증을 받을 수 있음을

제로 이에 해 비해야 한다.이 경우 미국세 은 먼 수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

여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하여 질문서를 송부한다.질문서의 내용은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자료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회사의 수출입에 한 내부통제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으로 확인하기 한 것으로 회사의 조직,운 ,회계 등

과 수입부서의 운 활동사항 등의 항목에 하여 질문서를 보낸다.

이후 미국세 은 수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진 여부,수입부서의 존

재여부 등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다.그러나 특정 수입신고 건에 한 원산지 검증시 수출

자나 생산자의 사무실을 미국세 에서 직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극히

외 으로 미국 디트로이트 세 에서 직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 사례는 있다.

장검증의 기본 차는 장견학(회사 방문 생산과정 시찰)→ 문제된 건에 한

추 조사(검증 상 수입건 샘 링하여 서류 추 조사)→ 서류심사(샘 링 건수 불

일치시 확 조사)→ 체 건에 한 확장검증 순으로 이루어진다. 지검증의 내용은

물품의 종류나 회사의 사정에 다라 달라질 수 있다.

장검증의 내용 핵심내용은 첫째,미국으로 수출된 검증 상 물품이 실제로 수출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고,둘째,수출국가 생산공

장의 생산능력과 상품유형별 생산량을 확인한다.셋째,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증빙자

료를 실제로 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다.이를 통하여 생산

된 섬유류가 특혜 세 취 을 하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한다.

미국 세 당국이 섬유류 장검증을 한 사례를 보면,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섬유제품

의 규격 번호별 제조원가 구성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근로소득세 납세자 명부

에 등재된 작업자의 이름,출퇴근 시간,작업시간,생산량까지 세세하게 조사하며,제품

제조 공정별 재단(cutting),재 (sawing),마무리 작업(trimming)의 실제 참여인원 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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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까지 확인한다. 한 하청생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 하청업체의 작업일지,생산기록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고,계약직 는 임시직 직원을 통해 생산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로 련 기록을 확인한다고 한다.

미국 세청에서 섬유류에 해 이어진 검증에서 부정 결정을 하 다면 그 회사에서

수출하거나 생산된 다른 섬유류에 해서도 FTA 특혜를 부인할 수 있다.그러나 정에

의하여 미국은 단지 FTA 원산지 기 을 충족하지 못하 다고 하여 섬유류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단지 세를 부과할 뿐이다.

결론 으로 장검증의 내용은 해당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맞는지 여부,원산지 결정

기 에 비추어 해당 기 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 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미국 세청의

장검증 내용도 우리나라 세청의 장검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검증 련 주요 제출자료 검토사항

①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요건 충족여부

② 각 용 상 정별 원산지 결정기 충족여부

③ 수출물품의 기 가격,수입원재료 기 가격 부가가치비율 산출 산식의

정여부 (부가가치기 용 물품에 한함)

④ 체가능재료를 사용한 경우 재고 리기법의 정여부

⑤ 기 을 용한 경우 상물품 방법의 정여부

⑥ 자가생산 간재를 사용한 경우 그 간재의 원산지 정여부

⑦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 정여부

⑧ 직 운송원칙 충분가공기 충족여부

2.검증 련 주요 장확인 검사항

① 검증 상물품의 생산시설,생산장비 생산공정

② 각 재료의 입고 불출내역

③ 생산 완료후 제품포장 출고내역

④ 원산지증빙서류별 실제 보 리실태

⑤ 원산지증명서 작성 장 비치, 리 서명자 지정여부

⑥ 원산지 자율 리업무 매뉴얼 개발 운 여부

⑦ 원산지 산 리시스템의 정여부

⑧ 무역거래 계약서, 용환율,환 세액,회계장부,입출 표 증빙서류

의 정여부(부가가치기 )

료 : 청 내 료 참고  연 가 재 .

<표 3-1>우리나라 세청의 검증 련 주요 제출자료 검토사항 장확인 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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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미 FTA원산지검증사례 분석 응방안 제시

제1 수출입기업의 검증 응 사례

1.검증 응 성공사례

가. 형 문 제조업체32)

“00기업"은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는 형 문제조업체로 미국

유수의 업체에 형을 수출하고 있었다.동 물품은 액이 고가이며,FTA 용실익

(5.7%)이 크고,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신규수요가 지속 으로 발생한다는 등을 고려할

경우 원산지 검증 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 는데,실제로 미국세 에서는 CBP

Form28서식에 의해 원산지결정기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해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원산지 검증은 선수입자 후수출자 조사 원칙으로,미국내 수입자에 한 조사가 선행

으로 이 지고 추가 으로 수출자에 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이

요구되는게 일반 인 원칙이었으나,동 건의 경우 정형거래조건 DDP로 수입통 의 주체

가 수출자이므로 미국의 실제 수입자를 배제한 채 수출자에 해 직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 사례 다.

미국세 의 원산지 검증 요청의 핵심은 한․미 FTA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 충족 여부 확인으로,검증 상품목인 형의 품목별결정기 (PSR)인 2단 세번변

경기 (CC)충족여부의 입증이었다.세번변경기 은 HS품목분류가 정확하게 이 져야하

고,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품목분류에도 해석상 차이가 생길수 있었기에 좀 더 명확한 분

석이 필요했다. 한 “DDP"라는 거래조건의 특성상 수출업체에 미국세 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최종 수되기까지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고,수출업체도 미국세 의 원산지

검증 요청 수 이후에도 뾰족한 책없이 상당기간 이를 방치함으로써 회신 기간의

부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은 극 인 검증 응에 막 한 차질이 래되게

하 다.

32) 재 , “원산지검  통  지훈  우다”, 청 , 2014.1 료  참고 여 연 가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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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출업체는 모든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상황으로 국내조달된 것은 모두 한국

산이라는 인식이 작용함으로써 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지 않고 있었고 원

산지 리 자체 개념에 해 그닥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터라,검증 회신기간에 한

박한 일정과 상 으로 엄격한 수 의 원산지결정기 (CC)을 감안할때 뒤늦게 나마

라도 원산지검증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서는 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의 징구

가 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 수출업체는 FTA원산지 리 문가 그룹인 세사의 컨설 을 요청하게 되고

동 컨설턴트는 극 인 주도하에 회사내 검증 응 자체 TF를 구성한 후 수출업체

력업체에 사 차원의 조를 요청하고,이들업체에 해 FTA 기 부터 반 인

이론 교육과 원산지 정,원산지확인서 작성 기법 등 실무 교육을 병행하 다.원산지

련 자료 취합 이후에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컨설턴트인 세사는 품목분류 원산

지결정기 을 검토하고 원산지 정여부를 심사하기로 하고,수출업체는 제반 증빙자료를

취합 작성하고 문번역업무를 수행하며, 력업체는 납품원재료에 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하 다.

이러한 심도있고 체계 인 원산지 검증 응 략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미국세 에 원

산지 결정기 충족확인 자료를 제공하 고,이후 합한 결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국

내 수출업체인 00기업은 이후 로벌 시장에서의 견고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안정 인 FTA원산지 환경을 리게 되었다.동 사례는 상당수의 국내 수출업체로

하여 국내조달 원재료는 무조건 한국산이라는 인식에 제동을 걸게 되었고, 력업체의

도움으로 수출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력업체로부터 징구받아야

하며,동 원산지확인서 리에도 신 한 주의가 요구됨을 인식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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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마트폰 제조업체33)

(주)XX사는 스마트폰 문생산업체로 미국,유럽등으로 수출하는 회사이다.휴 폰

(HS8517.12)의 경우 한․미 FTA시행 이 에도 세율 0%품목으로 특혜 세 용의 실

익이 없으나,미국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하여 세이외에도 일종의 행정수수료인 물

품취 수수료(MPF(MerchandiseProcessingFee,)를 추가 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체

인 물류비증에서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동사는 본사(수출자)에서 미국 지법인(수입자)으로 수출하는 무역형태로 수입자인 미

국 지법인이 물품취 수수료의 직 인 수혜자가 되었다.국내의 본사는 한-미 FTA

의 시행으로 미 수출품인 스마트폰(8517.12)은 무 세 품목으로 세 감 효과는 발생

하지 않으나,MPF수수료가 면제되는 규정을 활용,물류비용을 감하고자 해당 품목에

한 원산지결정기 인 세번변경기 (CTSH)을 충족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후 수입자

인 미국 지법인에게 제공해 왔고 이에 해 미국세 에서는 XX사 미국 지법인(수입

자)에게 CBPForm 28에 따른 아래와 같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미국 지법인은 한국 본사에 자료요청하게 되었다.

미국세 이 요청한 항목으로는 물품명세,수량,포장 숫자 표시,인보이스 번호,

B/L,당해물품 제조 공정 명세서,제조공정에 소요된 직 경비에 한 증명자료,제조 공

정에 투입된 모든 재료 목록 재료 가격,제조 공정 명세서 당사국에서 실질 으로

수행된 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원산지와 가격 그리고 당사국에서 제조된 재료의

명세 자료,당사국에서 실질 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물품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

료의 원산지 가격 자료,원재료명세서(BOM),비용자료,생산기록,각 모델별 생산자로

부터의 생산 요약서,생산 날짜 일일 생산량 명세서,공장 황표,기계 수량과 작업

인원 수,작업 분담 작업구역별 인원 숫자 등 이었으며 30일안에 련 서류를 제공하

지 못하면 한미 FTA 특혜세율은 부인된다고 통보해온 것이었다.

이에 동 사는 원산지검증에 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 기에 문가 그룹인 00

세법인에 자문을 의뢰하 고,동 검증 비 유의사항에 하여 사 으로 반 인 교

육을 실시했다. 기 수입자 검증 시 련서류 제공 등 극 인 조력으로 수출자,생산

33) 문경도, “ 택  아닌 수! 원산지검  게 극복 다.” 2013.11.4 료  참고 여 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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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까지 장검증이 오지 않도록 최 한 노력하여야 함과 서면검증 단계에서 모든 검증이

끝날 수 있도록 평소 증빙서류 리에 만 을 기하고 서면검증 련 증빙서류가 부실할

경우 직 장방문 험에 직면할 수 있음 강조하고,미국세 의 가장 기본 인 조사방

법은 인터뷰로서 모든 검증과정에서 우선 시 하고 있으며,FTA 담당자 뿐 아니라 생산,

산 등 일반직원도 상으로 하고 복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술내용 상 상호 불

일치성을 체크하므로 FTA 담당자 뿐 아니라 회계,인사,재무, 업,생산부서 담당자들

에 한 교육과 사 리허설이 요구됨을 교육하 다.

미국 세 의 직 사후검증 증빙자료 송부 기한 박하 고,CBPForm 28에 따른 원

산지사후검증의 경우 모든 자료를 문으로 작성하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 다.실제 으로 최 미국 세 에서 PWI(미국법인)에 CBP

Form 28이 달되어 원산지 리 담자에게 달되는데 약 1주일이 소요되어 실제 자료

작성에는 3주 정도만 확보 된다.

한-미 FTA의 주요 특혜 용 품목인 의류 등이 아닌 휴 폰에 한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증빙자료 작성에 실질 인 어려움 많았다. 한,자료 작성기간인

30일 동안 요청된 증빙자료를 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약에 규정된 것처

럼 요청된 자료를 문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휴

폰의 경우 SMT공정,조립공정,포장공정 등의 각 작업공정도 작업지시서 등을 문

으로 바꾸는 작업에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시간부족과 자료작성에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일단 원산지 사후검증 T/F 구성하고

별로 체계 인 업무 역을 제시하 다.물류 은 역내산을 증빙하기 해서 선 정보

확보,재무/회계 은 원가정보 직 ․간 비용 자료 비,통 은 선 서류 수출

신고필증 등 확보, ERP시스템 련 은 BOM 구성,생산기록 등의 산 정보 제공

등으로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이었다.종합 으로 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체계 이고 문 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담자 조직이 있어야 효율 이고 정확한 자

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단하여, 세사 원산지 리사 자격증 소지자,원가회계

어학능력 우수자 등으로 T/F 을 구성하여 운 해 본 결과 측한데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며,미국세 으로부터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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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산식품 가공업체34)

한국에서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수출자는 동 수출물품의 원재료가 부분 국산이었

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하 다.미국의 수입업체는 수입물

품에 해서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 번호(HTSUSNo)앞에 한국산(KR)표시를 하여 신

고를 함으로써 한․미 FTA특혜 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이에 미국세 에서는 동 특혜

세 수입신고 물품에 해서 정보제공요청서(CBPForm 28)를 통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원재료명세서원가자료,생산 는 제조 련 기록자료,어획증명서류,선박 국 증명

서,선장의 입출항 신고서류를 요청하 다.미국의 수입자는 한국의 수출자에게 다시 동

정보제공요청서를 송부하여 미국세 의 요청사항을 통보하 다.

한국의 수출자는 해당 식품의 품목분류번호가 HTSUS0307490050이고,품목별 원산지

결정기 (PSR)은 세번변경기 :CTH(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훈제되지 않은

상품 는 (CC)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훈제

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이다.)임을 확인하고 원산지결정기 으로 세번변경

기 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완 생산기 충족여부 확

인을 한 자료요청임에 유의하여,최 수출당시 련자료를 재검토하여 보니,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미국세 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증명 상물품 내역 ‘물

품의 원산지결정기 ’을 (a)35)라고 표시하 고,이후 원산지소명서에도 일부 품목의 원산

지결정기 을 여 히 (a)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결정기 에 해 수출입자가 모

두 결정 인 오류를 했음을 확인하고서,요청한 자료 내역 일부는 이런한 내용을 기

로 하여 완 생산기 물품의 사후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하고,한국

의 수출자는 미국세 의 요청자료에 하여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문으로 번

역한 후 미국의 수입업자(미국 소재 한국동포가 운 하는 회사로서 주로 미국소재 H마

트 등에 공 하는 업체임)를 통해 제출하 다.특히,주요 제출자료 변호사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단된 자료에 하여는 공증을 하여 제출하 다.

34) 균(2014) 료  참고 여 연 가 재 .

35) (a)는 원산지  고 식 단에 생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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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 은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한 검증결과를 이행통지서(CBPForm

29)를 통해 수입자에게 자료보완 요청을 하 다.미국세 은 자료보완 요청사유로 수출자

가 수입자를 통해 미국세 에 제출한 서류에 하여 수하지 못하 다는 것이고,향후

20일의 기간을 주되,이 기간 내에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특혜 세를 부인하

겠다는 것이었다.한편,수출자는 미국세 의 1차 검증결과 통지서를 미국의 수입자로부

터 달받지 못하 고,결과 으로 미국세 에서 정한 2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미국 세청은 2차 검증결과 수입자 등으로부터 세 이 요청한 아무런 정보도 제

출되지 않아 해당 상품은 미국 세율표에 한 GN33에 따른 특혜 세 혜택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따라서 해당 수산식품의 세율은 상향될 것이고,납부하여야

할 액에 한 고지서가 발행될 것이라고 하 다. 한 수입자는 화물반입신고서의 정

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정산이 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인된다고 하 다.

미국내 수입자는 2차 검증결과 확정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미국소재 한국계 미국 세

사를 통하여 해당세 에 서류제출 사실을 통보하 고,이어서 해당세 에 출석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세 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직 담당자에게 화를 걸어 출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고 하 다.그때서

야 미국 세 직원은 체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볼 계획이므로 방문을 미 달라고 하

고,그 후에도 여러 차례 통화하면 기다려 달라고만 하 다.이것은 미국세 에서 운 하

고 있는 자발 정산제도(VoluntaryLiquidation)을 통해 자체 으로 재검토를 한 것이라

고 추정된다.

수입자가 2차 검증결과 확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미국세 담

당자로부터 종 에 수입자가 특혜 세를 신청한 수산식품은 특혜신청의 자격을 갖고 있

고,세번 세율은 특혜신청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 으로써 특혜 세를 인정

한다는 것을 통보받게 되었다.동 사례는 한 같은 세 에 계류되어 있던 쟁 물품과 유

사한 한국산 식품류에 하여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수산식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인데 최 의 세 에 제출하는 송품장,원산

지소명서,원산지증명서 등에 원산지결정기 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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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 것으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원산지결정기 을 시정하지 않고 심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출자는 미국세 에서 요청한 정보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 는데,원산지결정기

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로 오해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된 셈이었으나,

미국내 수입업자가 지 문 세사의 극 인 도움을 받아 미국세 을 잘 설득하고 이

해시킴으로써 원산지검증에 성공 으로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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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증 응 실패사례

가.자동차시트커버 생산업체36)

“KK회사”는 국내 소기업에서 PVC비닐과 면사를 수입해 미국에서 자동차시트커버를

생산한다.PVC비닐(HS3921.12,5.3%)과 면사(HS5204.11,4.4%)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하고 한․미 FTA특혜 세와 물품취 수수료를 면제받았다.

이후 미국세 에서 정보제공요청서(CBPForm28)를 통해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원

산지 입증 련 서류(원재료내역서,생산원가자료,생산 제조기록)를 30일이내에 제출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동 업체는 한국의 수출업체에게 미국세 의 정보제공요청서를 달하게 되었고,한국

의 수출업체는 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원산지증명서만 보내주면서 수출입자간에 상호

원산지 리에 한 정확한 지식,미국세 의 정보제공요청 의미 등을 단하지 못한채

허둥 다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미국세 은 자료제출 요구기한이 지나도록 수

입업체의 답변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이행통지서(CBPForm28)를 통해 특혜 세 용

배제 정통지서를 달하고,20일 이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 다.

이에 KK회사는 한국 수출업체에 긴 하게 자료요청을 다시 하게 되었고 한국업체로부

터 받은 자료를 검토 차 없이 그 로 시간에 쫓겨 미국세 에 달하게 되었는데,이때

미국세 에 제출한 자료로는 원산지증명서,PVC비닐에 한 생산매뉴얼,제품안 규격

데이터자료,원가자료가 부 던 것이다.

면사에 한 자료는 한국내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답변만 들었다.미국세 에서는 KK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동 제품을 원산지 결정기 에 충족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혜 세

용배제 처분서를 보내왔다.그리고 동 회사는 PVC비닐과 면사에 하여 각각 5.3%와

4.4%의 세율을 용한 세를 미국세 에 납부하게 되었다

KK회사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한국산이라고 단했고,원산지상품에

36) , “미  진 업  -미 FTA 원산지검  사   시사 ,” KOTRA 고문, 2013.12.30 

료 참고  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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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지식이 없었던 것이었으며,한국의 수출업체 한 FTA특혜 세에 한 개념부터

이해가 부족하여 수출입업체 양자 모두 원산지상품 리에 소홀하게 처하 던 것이었다.

미국의 수입업자와 한국의 수출업체가 각각의 지 문가( 세사 등)그룹의 도움을

받았더라면,수출당시에는 미흡하여더라도 검증 응과정에서 잘 처함으로써 원산지상

품으로 인정받을수 있었음에도 그리 되지 못한 이 아쉬움으로 남는 목이다.

나.미국산 신발 수입업체37)

“PP법인"은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미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

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정에 의한 정 세 용을 신청하고,특혜 세를 용

받았다.이후 국내 세 에서는 동 법인이 정 세를 용받아 수입한 쟁 물품에 하

여 원산지결정기 에 충족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기 해 「자유무역 정의 이행을 한

세법의 특례에 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 세 용 정여부 원산지 조사를 하

게 되었고,동 법인에게 FTA특례법에 따라 련 원산지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 다

동 법인은 상업송장 등 통 시 제출하는 일반 인 자료만을 제출하 다.따라서 세

에서는 수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기 충족여부 등을 정할

수 없어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미국의 수출자에 한 국제검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내 세 은 국제검증을 해 수출자에게 원산지 서면조사서를 메일과 우편으로 발송

하여 물품에 한 원산지 련 증빙자료를 요청하 으나,수출자는 ‘BusinessTrip'(출장)

의 사유로 자료제출 기한을 30일 연장하여 것을 요청하 다.이에 처분청은 자료제출

기한을 2주간 연장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수출자는 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고, 다시 ‘afamilyemergency'(가사)사유로 추가로 2주간 연장 신청하 으나,국내

세 에서는자료제출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한다고 규정된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따라 2차 연장승인 요청을 거부하 고,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검증기 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 세 용이 배

제되었다.

37) 심 원, 사건  심2014 0062(2014.6.27), 심 청  료 참고 여 연 가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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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는 국내 수입자가 FTA특혜 세를 받은 물품에 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 의무를 소홀히 하 고,원산지 검증을 한 세 에서 요구한 련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 던 과,수출자의 경우 ‘출장’ ‘가사’등의 이유로 원산지 국제검

증을 사실상 거부하여 실체 원산지기 충족 여부도 불분명한 등에 비추어 정

세가 부인된 것으로 수출입자는 FTA특혜 세 혜택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검증 비 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올바른 응을 비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게된

셈이다.

다.미국산 과일 수입업체38)

“AA무역”은 미국으로부터 과일을 수입하면서,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한․미FTA 정에 따라 정세율 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

를 받았다.이후 국내세 에서는 ‘한-미 FTA’발효 후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우회수입되

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정세율을 용받아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AA무역에 하여 원산지 조사 통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었다.

AA무역은 세 의 원산지 조사 통지 자료제출 요구에 하여 수입 련 자료(송품

장,항공화물운송장,식물검역증,특혜 세용 원산지증명서와 농장 사진 치,농장에

한 간략한 정보)등을 원산지 증명자료로 제출하 으나,이러한 서류들은 식물검역 합

격증명 상업 진흥을 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로「한-미 FTA」제6.15조에 규정된 원산

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며,단지 원산지 추정자료로서 직 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

렸을 뿐만 아니라 동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되어야 하나,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물품이 미국내에서 완 생산되었다는 것이 증빙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

한 상황이었고,이에 수출자 생산자에 한 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세 에서

는 혼입 여부 원산지결정기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해 생산자 농장 등에 한

지검증을 실시하여 농장에서의 생산 단계부터 수출 결제 단계까지 일련의 단계별

로 서류확인 정 실사를 실시하 다. 지검증 과정에서 수출국내 생산자는 생산자

농장등록증,농장운 납세증명서,농장시설부자재 등에 한 감가상각표,작업인부 Time

38) 심 원, 사건  심2014 0150(2014.8.11), 심 청  료 참고 여 연 가 재 .



- 58 -

Card,임 지불표,비료 등 구매자료,포장자재 구매자료,내륙운송자료를 제출하 다.서

면조사 당시 AA무역은 수입물품 외에 외부 혼입이 없다고 주장하 으나,세 의 지조

사 결과,생산자는 자신의 농장 이외의 타 출처에서도 쟁 물품을 구매하여 혼입·수출하

다고 진술하면서도 혼입 물품에 한 구분 리 재고 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

하 다.

이에 국내세 이 원산지 입증자료 불충족을 이유로 정세율을 배제할 수 있다는 비

결정을 통보하자 AA무역은 생산자가 타 출처에서 구입한 구매리포트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 으나,구매리포트의 경우 상세한 출처(구매처) 출처의 업종·주소 정보가 없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작업인부 TimeCard 임 지불 내역 역시 어떤 작업과 련된 것

인지에 한 구체 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입물품이 역내산임을 확인할 수 없

었다.

한「한-미 FTA」제6.17조에서는 수출자 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한 상품

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한 지불’,‘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간 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

치와 그에 한 지불’,‘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기록’등을 최소 5년간 구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조사시 생산자는 별도의 생산 리(생산량 생산일지

등)를 하고 있지 않아 동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바,이는 기록유지의무를 규정한「한-미

FTA」제6.17조를 명백히 반한 것이다.이후 국내세 에서는 동 물품의 원산지에 하

여 서면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 검증 최종결과,생산자료 불충족,생산자농장 외 라임

혼입 구분․재고 리 부재,기록유지 의무 불이행에 따라 원산지 규정에 충족되지 않

은 물품으로서 원산지상품으로 입증되지 않아, 정 세 용을 배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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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요 산업별 검증사례39)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 한 수출입기업의 검증 응사례를 참고로 하여 주요 산업별 검

증사유 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세 의 검증 상품목에 한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28)를 통해 검증에 어떻게 비해야 하는지와 국내기업들이 검증받은 내용들에

해 기업의 외부공개 제한을 반 하여 개략 으로 알아 으로써 향후 한․미 FTA 정

련 특혜 세 혜택과 련한 원산지검증 응 략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하

다.

1.자동차 부품 산업

HS품목분류 구조를 보면 자동차에 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주로 제17부의 제8708

호에 분류되나,그 외에도 취 하는 물품의 기능,용도 ,재질 등을 고려하여 제84류,제85

류 등 HS코드 반에 분류될 수도 있다.자동차부품에 한 미국의 기 세율은 무

세부터 4%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세율 2.5%수 의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자동차부품에 한 품목별 원산지기 은 세번변경기 과 역내부가가치기 하나

를 선택 으로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 용에 있어서는 한․미 FTA 정문

부속서 6-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면 히 확인하고 제 로 용해야한다.

가.차량 휠부분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부품업체 A는 차량용 휠을 미국으로 수출하고,미국의 수입업자는

한․미 FTA 정에 따라 세특혜신청을 하 다.미국 세청에서는 그 상품이 미국

세율표상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 에 의한 원산지 지 를 가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한 원산지검증을 목 으로 원산지증명서,원재료명세서 ,원가자료 생산제조기록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CBPForm28서식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39) 균(2013c) 참고 여 연 가 재 리.



- 60 -

Racing wheelparts were imported into the U.S.and preferentialtariff

treatmentwasclaimedundertheUnitedStates-KoreaFreeAgreement.Thisis

notificationthatU.S.CustomsandBorderProtectionisverifyingtheoriginating

statusofthegood(s)pursuantto19CFR§10.1026.Thepurposeoftheverification

istodeterminewhetherthegoodisoriginatingpertherulesoforiginsetforth

inGeneralNote33oftheHarmonizedTariffScheduleoftheU.S.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UnitedStates-KoreaFreeTradeAgreementpreferentialtreatment,

suchas,butnotlimitedto,acertificationoforigin,billofmaterials,costdata,as

wellasproductionandmanufacturingrecords.

<사례 1>차량 휠부분품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이 사례는 미국세 이 수출자를 상으로 직 검증한 것으로 수출자입장에서는 원산지

사후검증 반으로 벌 부과 는 세추징으로부터 자유롭기 해서는 물론 수입자와의

지속 인 거래유지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극 인 응을 해야만 했다 할

것이다.

차량용 휠은 8708.70에 품목이 분류되고,한․미 FTA 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 은

CTSH 는 부가가치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8.10호 내지 제

87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

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가.집 법 35퍼센트 이상, 는 나.공제법 55퍼센트 이

상, 는 다.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이다.이에 미국 세청에서는 요청자료를 통해 세

번변경기 는 부가가치기 의 원산지결정기 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려고 한 것

이다.

수출업자는 작성하여 송부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이 원산지결정기 에 합한지에

필요한 입증서류를 철 히 비하고,부가가치기 충족 여부를 단함에 있어 정상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를 를 비하여 요청받은 정보제공사항에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하

여 세특혜받은 에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했다(동 사례는 추후 진행과정이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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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temsENGINEVALVESlistedoninvoiceAJ-00-00associatedwithentry

numberEE6-00.classifiedunderHTSUS8409.91.5081wereimportedintotheU.S.

andpreferentialtarifftreatmentwasclaimedundertheU.S.-KoreaFreeTrade

Agreement(UKFTA).ACertificateofOriginwasreceived,dated07/03/2012.

ThisisnotificationthatU.S.CustomsandBorderProtectionareverifyingthe

originatingstatusofthegoodspursuantto19U.S.C.3805note.Thepurposeof

theverificationistodeterminewhetherthegoodsisoriginatingpertherulesof

originsetforthinGeneralNote33oftheHarmonizedTariffScheduleoftheU.S.

First,pleaseprovidedetailed description /illustration ofeach oftheparts.

Whataretheymadeof?How willtheybeusedandforwhatpurpose?

Next,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yourclaim forUKFTA,suchas,butnotlimitedtothefollowing;

*Flow charts,technicalspecifications and other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process;

*Anexplanationofhow thegoodsmeetstheGN 33(b)ruleoforiginorthe

GN33(o)specificruleoforigin;

*A billormaterialsshowingtheclassificationnumber,origin,andcost(ifthegood

issubjecttoaRegionalValueContent(RVC)calculation)foreachmaterial;

*Acertificationoforiginoraffidavitcorrespondingtoeachoriginatingmaterial

thatfailstheprescribedtariffshift;

*Purchaseordersandproofofpaymenttosubstantiatevalues;

*Documentationpertainingtoassists,inventorymanagementmethods,indirect

materials,etc;orOtherdocumentation,asneeded.

<사례 2>차량 엔진밸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나.차량엔진 부분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부품업체 A는 한․미 FTA 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엔진부분품(HS8409.91)을 미국으로 수출하고,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C/O를 첨부

하여 미국 세 에 세특혜신청을 하 다.미국 세 에서는 그 상품이 미국 세율표상

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 에 의한 원산지 지 를 가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한 원산지

검증을 목 으로 CBPForm서식을 통하여 원산지 련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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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원산지결정기 은 부가가치기 으로 가.집 법 35퍼센트 이상, 는 나.공

제법 55퍼센트 이상, 는 다.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다.미국세 에서 요청한 정보 일부는 해당 상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한지를 검증하기

해 각부분품의 명세와 도해,제품 용도설명서를 요청하 으며,상품이 부가가치기 에 따

라 원산지결정기 을 충족한 경우를 확인하기 해 원재료에 한 세번,원산지,원재료명세

서’를 요청하 으며,원산지결정기 이 세번변경기 과는 무 함에도 세번변경기 을 충족하

지 못하는 각 원산지 재료에 한 원산지증명서 는 소명서(증빙서류)를 요청한 이 특이

한 으로 보인다.

부가가치기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해 일반 인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부가가치

계산 근거자료 등 더 세부 인 요청이 필요함에도 이는 간과하고 세 번변경기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 등은 수출자입장에서 원산지상품에 한 추가 인 정보제공에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단순히 원산지 결정기 에만 국한하지 않고 ‘업무흐름도,기

술 명세,‘구매주문서 지 증명’,생산지원,재고고 리방법,간 원재료’등에

한 포 인 정보제공 요청은 원산지를 떠나 가격심사 등을 악하기 한 것으로도 사

료됨에 따라,한․미 FTA 정 련 미 수출상품에 하여는 원산지를 포함하여 다른 사

항도 심사하려는 측면을 고려하여,신 한 검토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검증사례에서는 생산기록,작업자의 시간카드,원재료목록,생

산자의 구매 주문서 생산공정에 한 정보와 원재료가 완성품이 되기까지의 생산정보

를 요구하여 HS8708.10~8708.99에 분류되는 자동차부품의 원산지결정기 6단 세번

변경기 (CTSH)충족여부를 확인하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기·기계산업

HS품목분류 구조상 기계류는 제16부(기계류와 기기기 이들의 부분품)의 제84류

와 제85류로 구성된다.기계산업 분야에는 주로 원동기 펌 ,섬유 화학기계, 학기

기, 속공작기계,운반하역기계,식품가공포장기계,제조인쇄기계,공구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기계산업의 평균 세는 미국의 경우 2.2%이며,무 세를 제외한 경우에는 4.2%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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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계제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 은 세 번변경기 ,부가가치기 이 두기

의 조합 는 선택기 으로 나눠진다. 체의 80%가 세번변경기 에 해당된다.

가. 동축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동축을 생산하여 한․미 FTA 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 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 정에 따라 특혜 세를 신청하 다.이에 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

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한편 이 물품의 세번은 HS8483.10이고 원산지결정기 은 세 번변경기 임이 확인되었

다.미국측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세번변경기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한 목 에서 원

산지증명서,원산지기 총족을 입증할 만한 서류,각 원재료의 HS번호,원재료명세서,

생산공정흐름도,각원산지재료에 한 소명서 등이 있고,기타 과세가격 심사 등을 한

자료로 구매주문서와 지 증명서,재고 리방법,간 원재료 련 정보등을 요청했

다.원산지기 을 충족하는지에 필요한 자료외에 다른 자료 요청에 해서는 해당자료가

비되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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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UnitedStates-KoreaFreeTradeAgreementpreferentialtreatment,

suchas,butnotlimitedto:

*Certificationoforigin,

*Anexplanationofhow thegoodmeetstheGN33(b)ruleoforiginortheGN

33(o)specificruleoforigin,

*Billofmaterialsshowingtheclassificationnumber,originandcostofeach

material,

*Flow charts,technical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process

*A certificationoforiginoraffidavitcorrespondingtoeachoriginatingmaterial,

*Purchaseordersandproofofpaymenttosubstantiatevalues,

*Documentationpertainingtoassists,inventorycontrolmanagementmethods,

indirectmaterials,etc.*Otherdocumentsasneeded.

<사례 3> 동축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나. 스기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스기기를 생산하여 한․미 FTA 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임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 에 수입신고하고,한․미 FTA 정에 따라 특혜 세를 신청하 다.이에

미국세 에서는 미국 수입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로서는 FTA특혜 세신청에 필요

한 원산지결정기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하고,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

성함에 있어서 기 가 되었던 각종 정보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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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viously submitted Korea-US FTA Certificate ofOrigin prepared and

signedbytheexporterdoesnotindicatethepreferencecriterionfortheFTA

claim.A corrected Certificate ofOrigin which includes this info should be

submitted.

Additionally,per19CFR 10.1005(a)(3),CBPisrequestingthesubmissionof

supportingdocumentationrelieduponbytheexporterinpreparingthecertification

andmakingtheclaim forpreferentialtreatmentpertheKorea-USFTA.A failure

to promptly provide the above requested corrected certificate oforigin and

supportingdocumentationwillresultinthedenialoftheFTA claim.

<사례 4> 스기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이 물품에 한 HS는 제8462.91이고,원산지결정기 은 세번변경기 (CTH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부가가치기 (다만,공제

법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이다.이 상품에 하여 미

국세 에서는 수출업체 스스로 원산지결정기 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

다.따라서 수출자는 세번변경기 을 충족하는 증빙자료와 부가가치기 을 충족하는 증

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향신호기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음향신호기기를 생산하여 한․미 FTA 정에 따른 원산지 상

품임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 에 수입신고하고,한․미 FTA 정에 따라 특혜 세를 신청하 다.이에

미국세 에서는 미국 수입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로서는 FTA특혜 세신청에 필요

한 원산지결정기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하고,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

성함에 있어서 기 가 되었던 각종 정보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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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19CFR10.1026,pleaserespond tothefollowing questions,sowecan

verifyKoreaFTA:

1.Provideabriefdescriptionoftheproductionprocessforthegood/material

beingverified.

2.Providethedescriptionofthematerial/componentandclassificationofeach

non-originatingmaterial/componentandforeachmaterial/componentwhose

originisunknown,usedtoproducethegoodbeingverified

3.Providedescriptionofthematerial/componentalongwithNameandaddress

oftheSupplier/Manufacturerforeachoriginatingmaterial/componentusedto

producethegoodbeingverified.

4.Has a classification ruling been issued with respect to any of the

materials/components?

5.Wasthesaleofthegood/materialtoarelatedparty?

6.WasaRegionalValueContent(RVC)usedinascertainingwhetherthegood

beingverifiedoriginates,ifsoprovidetheestimatedRVCqualifyingpercentage?

<사례 5>음향신호기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이 상품의 HS번호는 851230이고,원산지결정기 은 세번변경기 (CTH:다른 호에 해

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는 다른 호에 해당

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계없이 소호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851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부가가치기 (다만,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가.집 법35퍼센트 이상, 는 나.공제법 45퍼센트 이상)이다.

따라서 미국세 에서는 세번변경기 을 확인하기 해 검증 상물품에 한 생산공정

흐름도,물품구성요소,각 비원산지물품의 품목분류,공 자 생산자의 주소와 성명에

한 정보를 요청하 고,부가가치기 을 확인하기 해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정근거

를 요청하 다.그리고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해 품목분류사 심사 신청여부

를 문의하 으며,특혜 세 용요건 충족여부를 해 거래당사자 요건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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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tem “3PhaseElectricMotors”

ACertificateofOriginwasreceived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UKFTA,suchas,butnotlimitedtothefollowing:

Flow chats,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process(pleaseprovidedetails);

Anexplanationofhow thegoodsmeetstheGN 33(b)ruleoforiginortheGN

33(o)specificruleoforigin;

Listofallparts,materialsandcomponentsusedinthemanufactureofthe

goods;andthecountriesoforiginofeachpart,material,andcomponent;

A certificationoforiginoraffidavitcorrespondingtoeachoriginatingmaterial;

otherwise,thematerialmaybedeemednon-originating;

Otherdocumentation,asneeded.

<사례 6> 동모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라. 동모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동모터를 생산하여 한․미 FTA 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

을 확인한 후 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 에 수입신고하고,한․미 FTA 정에 따라 특혜 세를 신청하 다.이

에 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

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

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한편,이 상품의 HS번호는 850153이고,원산지결정기 은 세번변경기 (CTH:다른 호

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1.20호 내지 제8501.6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이다.미국측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세번변경기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한 목 에

서 원산지증명서,원산지기 총족을 입증할 만한 서류,각 원재료의 HS번호,원재료명세

서,생산공정흐름도,각원산지재료에 한 소명서 등이 있음을 알수 있다.



- 68 -

마.부분방 찰시스템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정 기계인 부분방 찰시스템을 생산하여 한․미 FTA 정

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 에 수입신고하고,한․미 FTA 정에 따라 특

혜 세를 신청하 다.이에 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

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

청하 다.

Thefollowinggoods,PartialDischargeMonitoringSystem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UKFTA preferentialtreatment,such as,butnotlimited to,a

certificationoforigin,billofmaterials,costdata,aswellaswellasproduction

andmanufacturingrecords.

Alsoprovidedescriptiveliteratureonthissystem,how itisusedandcomposite

materialsIncludingdrawings,photographsand/ordiagrams.

<사례 7>부분방 찰시스템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한편,이 상품의 HS번호는 903031이며,원산지결정기 은 세번변경기 (CTSH:다른 소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0.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이다.미국측

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원산지결정기 인 세번변경기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한 목

에서 ‘원산지증명서,원재료명세서, 생산과 제조기록’그리고 품목분류 확인을 해

상품의 용도,도면,구성물품 등에 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바.균형시험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측정장비인 균형시험기를 생산하여 한․미 FTA 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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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 에 수입신고하고,한․미 FTA 정에 따라 특혜 세를 신

청하 다.이에 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Thefollowinggoods,Machinesforbalancing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UKFTA preferentialtreatment,

Suchas,butnotlimitedto

-Acertificationoforigin

-Billofmaterials

-Costdata

-Productionandmanufacturingrecords

- Descriptive literature on this system,how itis used and composite

materials,includingdrawings,photographsand/ordiagrams

<사례 8>균형시험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한편,이 상품의 HS번호는 903110이고,세번변경기 (CTSH: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에서 소호 제9031.10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는 그 밖의

상품(소호 제9031.49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베이스와 임을 제외한다)에서 소

호 제9031.49호에 해당하는 좌표측정기로 변경된 것, 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서 소호 제9031.10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부가가치기

(다만,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가.집 법 35퍼센트 이상, 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가.집 법 35퍼센트 이상, 는 나.공제법 45퍼센트 이상)이다.

미국세 에서는 원산지결정기 인 세번변경기 의 확인을 해 ‘도면,사진과/ 는 도

해를 포함하여 상품이 어떻게 사용되고,어떤 원재료로 구성되었는지 이 시스템에 한

상세설명’을 요구하 으며,아울러 ‘원산지증명서,원재료명세서, 생산과 제조기록’그

리고 부가가치기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한 기 자료로 원가자료 등을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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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송용기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이송용기기를 생산하여 한․미 FTA 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임을 확인한 후 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 에 수입신고하고,한․미 FTA 정에 따라 특혜 세를 신청하 다.

이에 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

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미국세 에서는 세번변경기 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한자료로 ‘원산지증명서,해당

상품이 GN33(b)의 원산지 기 는 GN 33(o)의 특정원산지 기 을 어떻게 충족하는

지에 한 설명,각 원재료의 세번부호,원산지,원가를 보여주는 원재료명세서,생산공정

을 설명해주는 업무흐름도,기술명세서,기타 서류,각 원산지 재료에 한 원산지증명서

는 소명서’를 요청하 으며,기타 원산지기 과는 별개인 과세가격 심사를 한 ‘구매

주문서와 지 증명’ ‘생산지원,재고 리방법,간 원재료’ 련 정보를 요청하기

도 하 다.

여기서 별도 요청한 자료명세는 없지만,부가가치기 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에 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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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descriptiveinformationintheform ofliterature,brochures,catalogue

excerpts,photos,engineering diagramsand/orotheridentifying informationfor

merchandisedescribedasaH andC oninvoiceD00isrequested.Thespecific

Thegoods“PartsofGantryLoaderandConveyorModificationsTheta3-C”,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UniteStates-KoreaFreeTradeAgreementpreferentialtreatment,

suchas,butnotlimitedto:

*Certificationoforigin,

*Anexplanationofhow thegoodmeetstheGN33(b)ruleoforiginortheGN

33(o)specificruleoforigin,

*Billofmaterialsshowingtheclassificationnumber,originandcostofeach

material,

*Flow charts,technical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process

*A certificationoforiginoraffidavitcorrespondingtoeachoriginatingmaterial

*Purchaseordersandproofofpaymenttosubstantiatevalues,

*Documentationpertainingtoassists,inventorycontrolmanagementmethods,

indirectmaterials,etc.

<사례 9>이송용기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아.공구류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작업용 공구류를 생산하여 한․미 FTA 정에 따른 원산지 상

품임을 확인한 후 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의 수입업자

는 동 물품을 미국세 에 수입신고하고,한․미 FTA 정에 따라 특혜 세를 신청하

다.이에 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

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사례 10-1>공구류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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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requestedshouldcompletelydetailwhatthemerchandiseis,where

andhow itisused,exactlyhow itoperates,andabreakdownofcomponent

material(s)forthecuttingpart.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UKFTA preferentialtreatment,suchas,butnotlimitedto,a

certificationoforigin,billofmaterials,costdata,aswellaswellasproduction

andmanufacturingrecords.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한편 이 물품의 HS번호는 8207.70이고,원산지결정기 은 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

품에서 소호 제8207.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이다.미국세 에서 검증을

해 요청한 정보는 세번변경기 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한 정보로서 상품에 한 기술

서, 로셔,카달로그,사진,기술도형의 형태,용도설명서,기능설명서, 단부품에 한 구

성재료의 명세 등 상세한 기 자료 으며,아울러 특혜 세 용 타당성을 증명하기 한

입증자료로 원산지증명서,원재료명세서,원가자료 생산과 제조에 한 작업일지 등을

요청하게 되었다.이후 미국세 에서는 수출자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원산지를 검증하

으나,미국세 이 요청하는 실질 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동

상품은 특혜 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검증결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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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OFACTION:PROPOSED

Basedoninformationprovided,U.S.CustomsandBorderProtectionisinthe

processofverifyingtheoriginofpartsofH andCpursuanttoGeneralNote33

and19C.F.R.10.1001-10.1034.

The verification has revealed thatthe merchandise does notqualify for

preferentialtarifftreatmentpursuanttoGeneralNote33totheHarmonized

TariffScheduleoftheU.S.AlthoughyouprovidedaCertificateofOrigin,you

havefailedtoprovidethesubstantiating informationrequested,including,but

not limited to,billof materials,cost data,as well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records.TheRequestforinformationdatedNovember19,2012,

notedthatthisinformationwasrequired.

Thisnoticeistoinform youthatCBP intendsondenyingtheclaim for

preferenceundertheUKFTA after20daysofthedateofthisnotice.Youmay

provide additionalinformation concerning the origin ofthegood beforethe

issuanceofthefinaldetermination.Ifyoudonotsupplyadditionalinformation,

preferentialtarifftreatmentwillbedeniedandtheentrysummarywillberate

advanced.If you do supply additionalinformation it willbe taken into

consideration.

<사례 10-2>공구류 미국측 검증사례(보안통지서)

     주 : CBP Form 29(보안통지  : 비결 ).

미국세 에서는 한․미 FTA 정에 따란 특혜 세신청을 부인하기에 이르 고,상품

의 원산지에 한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수입신고서의 세율이 상향될 것임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나,그 이후 원산지상품에 한 입증설명자료를 제

시하 으나,실제 원재료 명세서,원가자료 생산제조기록 등 처음부터 요청한 정보제

공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미국세 에서 최종 인 검증결과를 통보하게 되었다.동시에

수입신고서 세율 상향과 가산세가 부가된 납세고지서를 발행을 고하고 이러한 수입

신고건의 정산에 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동 건은 이후 다시 수출자

가 극 응하여 최종 으로는 특혜 세 혜택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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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OFACTION:TAKEN– NegativeDetermination

Theverificationrevealedthatthegooddoesnotqualifyforpreferentialtariff

treatmentpursuanttoGeneralNote33totheHarmonizedTariffScheduleof

theU.S.Specifically,althoughanarrativedescribingthemanufacturingprocess

was provided with an Origin Verification Questionaire,no substantiating

documentaryevidencewasprovidedasrequested,including,butnotlimitedto,

actualbillsofmaterial,costdata,aswellasproductionandmanufacturing

records.

Therateofdutywillbe5% advalorem.Theentrysummarywillberate

advancedandabillwillbeissuedfortheamountofdutyplusinterestowed.

Youhavetherighttoappealtheliquidationoftheentrylistedinthisnotice

pursuantto19U.S.C.1514and19C.F.R.174.A BulletinNoticeofLiquidation

willbepostedattheCustomhousewheretheentrywasfiled.Yourappeal

rightsareallowed for180daysaftertheBulletin NoticeofLiquidation is

posted.Appealsfiledpriortoliquidationwillbedeniedasuntimely.

<사례 10-3>공구류 미국측 검증사례(확정통지서)

    주 : CBP Form 29( 통지  :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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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석유화학산업

HS품목분류표에 따르면 화학제품은 제5부(제27류)와 제6부(제28류~38류),제7부(제39

류)로 분류되고 있다.한․미 FTA에서 화학제품원산지 규정은 주로 HS품목분류체계를

기 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향후 화학제품은 석유화학제품

라스틱 제품에서 비교 큰 세효과가 기 된다.

가.폴리머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 수출업체 A는 폴리머를 생산하여 한․미 FTA 정에 따른 원

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 에 수입신고하고,한․미 FTA 정에 따라 특혜 세를 신

청하 다.이에 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Thefollowinggoods,Genomer*00,andGenomer*00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United States-Korea FreeTradeAgreement(KR)preferential

treatment,suchas,butnotlimitedto,acertificationoforigin,billofmaterials,

costdata,aswellasproductionandmanufacturingrecords.

A breakdown ofallcomponents/materials used,exactpercentages ofeach

component/materialused,and whatcountry the component/materialoriginated

from.

<사례 11>폴리머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한편 이러한 폴리머의 품목분류는 미국,한국,일본 모두 품목분류가 각기 다르지만,

이 물품의 HS번호는 3909.50이고,원산지결정기 은 세 번변경기 인 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다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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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 합체가 량으로 체 구성 합체의 5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다.

이와 련 미국세 에서는 원산지증명서,원재료명세서,원가자료 생산과 제조기록

을 요청하 으며,추가 으로 일반 인 화학제품의 경우에 요청되는 구성품/재료의 명세,

사용된 각 구성품/재료의 정확한 비율,그리고 구성품/재료에 한 원산지국 정보를 요청

해왔다.보통 화학제품의 경우 화학반응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국으로 보고 있으며,화학

공업제품의 원산지결정기 은 부분 세번변경기 (살균제,살충제 등 일부 품목만

CTSH이고,나머지는 CTH)이므로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에 하여 품목분류 결정이 제

로 되었는지 먼 확인한 후 품목분류에 따른 원산지결정기 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정보요청을 받은 수출업체는 폴리머는 원산지결정기 에 따라 폴리머(3909)자체

의 량이 50% 이상 구성되어야 하고,한국 는 미국산 이어야 하며,HS번호 제2811,

제2911에서 제3909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원산지기 에 충족했음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극 으로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섬유 의류산업

HS품목분류 구조상 섬유제품은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의 총 14개

의 류로 구성되어 있다.한․미 FTA에서의 섬유 의류산업의 범 는 통상 인 HS제

50류에서 제63류의 섬유 의류제품뿐만 아니라 HS제4202호의 여행가방류(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류인 것에 한함),HS제7109호의 유리섬유 이들의 제품과 HS제9404.90호

의 침구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세율을 보면 스웨터 32%,합성스테이 섬유 4%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부

분이 세율 10%이상의 고세율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한․미 FTA에서 섬유류 원산

지규정은 부분 HS품목분류 체계를 토 로 하므로 섬유제품의 품목분류구조가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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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아용 카펫

우리나라 의류 수출업체 A는 유아용카펫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는데,이 상품

은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지 않고,원재료비가 렴한 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

품이었기에 한․미 FTA 정상 원산지결정기 을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하지 않고 물품만 수출하 으나,미국 수입업체가 임의 으로 한․미 FTA특혜 세를 신

청함에 따라,미국세 에서는 이에 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

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

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30일 이

내에 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14.CBPOfficerMessage

Thefollowinggood,KidsCarpetBlue,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UKFTA preferentialtreatment,such as,butnotlimited to,a

certification oforigin,billofmaterials,costdata,aswellasproduction and

manufacturingrecords.Includedwithyoursubmission,supplythisofficewithone

sampleofKidsCarpetBlue. Yourreplyisrequiredthirtydaysfrom thedate

ofthisnotice

<사례 11>유아용 카펫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미국세 이 요청한 자료를 정한기일까지 제출할수 없게 되었고,

미국세 에서는 특혜 세 신청한 수입신고건을 거부하 으며,특혜 세신청을 임의 으

로 진행한 미국내 수입업자의 책임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이 상품은 HS5705.00이고,원산지결정기 은 CC(2단 세번변경기 )이다.즉,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701호 내지 제57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제5204호 내지 제5212호,제5308호, 는 제5311호,제54류,

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이다.따라서 미국세 은 세 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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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 충족 확인을 해 원산지증명서,선하증권,원재료명세서,생산 제조기록,견

본품을 요청하 다.

이번 사례로 볼 때 미국세 은 섬유와 의류제품의 검증을 해 섬유생산검증 을 조직

하여 운 하는 등 섬유 의류제품에 한 검증기법이 매우 탁월하여 동일한 수입신고

서상의 수많은 품목 에 섬유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 원산지 검증 상 물품으로 정

확히 선별할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수입업자와

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세 한 정보를 교환해야만 된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결론 으로 수출상은 한·미 FTA 특혜 세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경우 수입업체와 사

에 충분한 의를 요하며,FTA 특혜원산지기 에 부합된 C/O를 발 ·보 하여야 하며,

응과정에서도 수입업체와 면 히 의하여야 하고,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검증 등 분쟁

에 비하여 계약서 등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나.의류 부속품

우리나라 의류 수출업체 A는 의류 부속품 의 하나인 실과 같은 가늘고 긴 조각의 제

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특혜 세를 신청함에

따라,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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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BPOfficerMessage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forStyle00번

2″ Hook and Style00번 2″ Loop,tosubstantiateyourclaim forUKFTA

preferentialtreatment,suchas,butnotlimitedto,acertificationoforigin,billof

materials,costdata,aswellasproduction andmanufacturing records.Please

includeacompleteflowchartofallthemanufacturingprocessingstepsforeach

oftheabovestyles.

Inaddition,pleaseprovidethenameandaddressoftheproducer(s)forallthe

textilefibers,textileyarns,sewingthreadsandfabrics.

Pleaseprovidethefollowingsample– 1Yardof2″ BlackHook(00번)and1

Yardof2″ BlackLoop(00번)

<사례 12>의류 부속품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한․미 FTA에서 직물에 한 원산지결정기 제외규정에 원사는 한국 는 미국

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yarnforwardrule’이 용된다.따라서 미국세 에서는 원산지검

증을 함에 있어서 원사부터 한국 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해 섬유의

구성요소에 한 직물에 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미국세 에서는 원산지증명서,원재료명세서,원가자료,제조 생산

기록은 물론이고, 모든 제조공정 단계별 체 공정흐름도와 모든 섬유,원사,재 사와

직물에 한 생산자의 주소,성명에 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 다는 이 특이하다.

즉,공정흐름도와 생산자에 한 정보요청은 해당 상품이 역내산으로 생산되었는지를 확

인하기 함일 것이다.공정흐름도는 원료의 구입부터 제품의 제조와 매에 이르기까지

체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고 생산자의 주소,성명은 역내산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

빙하면 되는 것이므로 수출자가 직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생산을 한 생산자

의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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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편물제 양말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편물제 양말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 수입업체

가 한․미 FTA특혜 세를 신청함에 따라,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

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

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14.CBPOfficerMessage

-Anexplanationofhow thegoodsmeettheruleoforigin

-Purchase order and paymentrecord for the shipment,as wellas the

Certificationoforigin

-Manufacturerdocumentation:Factory profileofthemanufacturer,including

typeandnumberofmachineryandnumberofemployees

-Fabricdocumentation:Purchaseorder,invoice,paymentrecord,billoflading

orothertransportdocument

-Yarndocumentation:Purchaseorder,invoice,paymentrecord,billoflading

andotherdocuments

-Yarnbreakdown:providevaluebreakdownsforthefabric,accessories,yarns,

cuttingandsewingandindicatethecountrywhereeachoccurred

-Workindicationofworkorderofyarn,fabric,knit-to-shapemanufacturer

includingdyeingandfinishing,withemployeelistaswellaspayrollrecord

<사례 13>편물제 양말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이 상품의 HS는 제6115.21호이며,원산지결정기 은 CC +공정기 (다만,그 상품은

한쪽 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 재단( 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제 는 달

리 결합되어야 한다)이지만 제외규정에 의해 원사는 한국 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

는 ‘yarnforwardrule’이 용된다.따라서,미국세 에서는 원사기 충족여부를 확인하

기 해 원산지 기 충족 증빙자료,원산지증명서,원단 자료,원사 자료,원사 내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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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의 충족여부,제조자에 한 정보,종업원 목록과 지 기록,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원사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을 알수 있다.

섬유제품에 해서는 미국세 에서 아주 엄격하게 원산지 검증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아 원산지규정에 충족되는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련자료의 보 에 이르기까지 철 하게

비하고 응해야만 한다.

라.스카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스카 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특혜 세를 신청함에 따라,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

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정

보제공을 요청하 다.

이 상품의 HS번호는 6214.30(인조섬유제의 기타 의류)이며,원산지결정기 은 CC+공

정기 (다만,그 상품은 한쪽 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 재단( 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제 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이지만 제외규정에 의해 원사는 한국 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yarnforwardrule’이 용된다. 미국세 에서는 우리나라에

서 생산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수출상품에 하여 원자재 송품장,운임지

명세서,한국세 의 통 기록,거래기록,재단기록,생산주문 기록 공장의 생산기록,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 는데,수출업체는 원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국내에서 가공공

정기 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를 객 으로 비하여 제출하여야만 동 상

품이 미국에서 한․미 FTA특혜 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 82 -

14.CBPOfficerMessage

1)Ifthe merchandise was fully manufactured in Korea provide factory

production recordssuch asraw materialinvoices,freightbills,Korean

Customsclearancerecords,transactionrecords,cuttingrecords,production

orderrecords,andcertificationoforigin.

2)Ifthe merchandise was notfully manufactured in Korea:provide out

processingarrangementrecords(OPA)includingnamesandaddressesof

all manufacturers directly involve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a

descriptionoftheprocessingineachcountry,exportandre-importation

records.

3)Ifproduction involved sub-contracting:transaction records and factory

productionrecordsofallsubcontractors.

4)Exportdocumentation showing thatgoodsclaimedtobeproducedbya

factorywerethegoodsactuallyexported.

Youhavethirtydaysfrom theissuanceofthisnoticetorespond.

<사례 14>스카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서류도 요구하 는 바,원산지증명서에는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항목마다 챙겨 야 하고,수출서류는

수출신고필증외에 필요시 송품장,포장명세서,선하증권 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 된다하겠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문으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특정하 던

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형식 차를 하자로 하여 특혜 세가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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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followinggoods,nylonspandexfoilfabric,

Pleaseprovidecertificateoforiginandsubmitvalidaffidavitoforiginfrom the

producerofthefabric.Affidavitmustincludeacompletedescriptionoftheitem

produces(includingfibercontent);purchaser;dateofsale;telephonenumbersof

personsexecutingtheaffidavitsforverificationpurposes;etc.

Ifaffidavitreferenceinvoicesand/orpurchaseorders,acopyofsuchinvoices

and/orpurchaseordersmustbeprovided.Pleaseprovidefabricspecificationand

millcertificates forthe entered fabric.submitproduction records (weaving

records)tosubstantiatethatthefabricwasinKorea.

Exportdocumentationshowingthatgoodsclaimedtobeproducedbyafactory

werethegoodsactuallyexported.

Importers must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allow forclearand proper

classificationofimportedgoods.

Importersarerequiredtoprovideaninvoicewithadetaileddescriptionofthe

importedmerchandise.

Theinvoicesubmittedwiththeentrypacketwasdeficient.Please,providethe

following:

1.Statefabricconstruction

2.Providethegenericnameofeachfiberandindicatewhetherthefiberis

stapleorfilament.

3.Staterespectiveweightsofcoating/laminatingsubstanceversustextile.

4.Stateiffabriciscoated/laminatedononeorbothsides.

5.Stateifplasticcoatingiscompactorcellular

<사례 15>나일론 스 덱스 직물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마.나일론 스 덱스직물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나일론 스 덱스직물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특혜 세를 신청함에 따라,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

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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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tateifcoatingiscolored

7.Stateweightpersquaremeter.

8.Useofthecoatedfabric

Pleaseprovideasample12incheslongtimestheentirewidthofthefabric

DocumentationprovidedtothisofficemustbeinEnglish.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미국세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수출상품에

하여 원산지증명서 직물생산자로부터 수취한 유효한 원산지설명서의 제출을 요청하

다.이 원산지설명서에는 원산지구성요소를 포함한 각 제품의 생산명세,구매업자, 매

일자,검증을 한 원산지설명서 작성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 다.

원산지설명서에 언 된 물품명세서 등의 자료에는 당해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

고,직물에 한 상세명세와 공장등록증,그리고 동 직물이 한국에서 제직되었음을 입

증할수 있는 생산기록을 제출하도록 하 다.공장에서 생산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품이 실

제로 수출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할때는 수출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반면에 수입자에게는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 는 바,수입자는 결국 수출업체에 동 내

역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인바 수출업체에서는 수입업체가 미국세 으로부터 요청받

은 내용에 하여 면 히 검토하고 비하도록 해야만 한다.미국세 이 수입업체에 별

도로 요청한 자료로서는 품목분류에 한 내용,물품에 한 상세명세가 표기된 송품장,

송품장외에 별도로 직물구조 설명서,섬유의 일반 인 명칭,섬유의 성분(스테이 인지,

필라멘트인지),섬유에 한 코 / 층물질의 각 량,직물의 한쪽 는 양쪽면에 하

여 코 / 층여부, 리스틱 코 방법(조 방식인지 세포방식인지),코 색상여부,제곱미

터당 량,코 직물 사용여부 그리고 직물의 체 폭이 12인치 이상인 경우의 견본품

제출을 요청하 다.모든 제출서류는 문으로 작성하도록 분명히 시하 다.

수출업체는 직물에 한 품목분류를 공인 차를 밟아 확인받고,그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결정기 에 합한지 확인하고 합한 경우 이에 한 증빙자료를 세 하게 검

하고 비하여 특혜 세 혜택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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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bpofficermessage

thefollowinggood(s),circularknitfabric,

pleasesubmitacopyofallthedocumentslistedontheattachmentaswellas

a1/2yardsampleofthecircularknitfabric(acetslinkyvit-00ivory/green)

importedinthisshipment(invoice#v00)andthefabricconstructiondetails(see

attachedform).alsosubmitacopyoftheoriginalpurchaseorder,invoiceand

proofofpaymentforthisfabric.notebox#16below.

regarding themanufacturing ofthisshipmentoffabric(s):(makesureall

recordsarespecifictoyourgoodsimportedonthisshipment(forex.shows

style names and/or numbers,purchase order numbers,lotnumber,factory

assignedworknumberorcontractnumber)andaretranslatedifnecessary)

1.atimelineforallstepsofproductionfrom fiberproductiontoyarntogreige

fabrictoallprocessingstepsperformed(washing,dyeing,printingetc).

providethenamesandaddressesforeachstepanddatessuppliedand/or

produced.

providetheshippingdocumentsrelatingtoeachstepofproductionand

from theshippertothecarrier.

2.foreachofthedifferentfiber(s)usedintheproductionofyourfabric(s),

state the name and address ofwhere the fibers were obtained and/or

produced.

statethedateofproductionforeach.ifpurchasedbythemill,provide

invoicesandproofofpayment,shippingdocumentsandinventorydocuments

showingthearrivalofthesefiberstothemill.

<사례 16>원형니트직물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바.원형니트직물외 폴리에스테르직물,합성섬유,면직물

우리나라 의류 수출업체 A는 원형니트직물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다,미국 수

입업체가 한․미 FTA특혜 세를 미국세 에 신청함에 따라,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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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any government documents (ex.certificate of origin,export

licenses)issued showing the exporting ofthese fibers to the millif

applicable.

3.statewhereeachoftheyarnsusedintheproductionofyourfabric(s)were

spunand/orextruded.providethenameandaddressoftheyarnproducer.

providedocumentsshowing thesetup ofthebobbins,cones,etc.and

detailexplanation ofeach process(opening,drawing,spinning,twisting,

carding,combingetc.)

how theywereproducedincludingtypeofmachinesused.stateeachstep

ofproduction.

providealistofthetypesofmachinesusedtomanufactureandprocess

theyarnsusedinyourfabric.

providepicturesoftheactualmachineryand/orabrochurefrom themill

showingtheyhavethemachineryusedtoproducetheseyarns.

ifthemillpurchasedtheseyarns,providethenameandaddressofeach

yarnsupplier,providesupportinginvoices,proofofpaymentandshipping

documentsshowingthearrivaloftheseyarnstothemillfortheseyarn(s).

provide any governmentdocuments (ex.certificate oforigin,export

licenses)issuedshowingtheexportingoftheseyarnstothemill.

4.provide the name and address ofthe weaver/knitter(origin conferring

producer)anddateinwhichtheweaving/knittingtookplace.

providethemill’sdocumentsshowingtheloom setup,datesofproduction

andthelistofstepsandprocesses(dyeing,printing,washingetc)including

thechemicalsandmachinestobeusedforyourspecificfabric(s)from this

shipment.

provideanyproductionrecordsmaintainedonthefactoryfloor(usedto

instructtheworkers).

provideastatementfrom themillastothenormallengthoftimeit

takestoproducetheamountoffabriconthisshipmentandthedatesin,

whichitwaswoven/knit.

includetheactualworkerstimecardsshowingthehoursspentduringthe

productionofyourspecificfabrics,theemployee’snames,jobdescription

andsalary.

5.ifthewashing/dyeing/printing ofanyotherprocessesareperform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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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otherfactories,provideshipping documentsand/orany government

documentsshowingtheexportormovementofthegreigefabrictothe

othermillforprocessing.

providedocumentsfrom theprocessing millshowing whatthey each

performed(eachstep)includingthechemicalsusedandthemachinesused.

provideshippingdocumentsshowingthemovementofthefinishedfabric

totheactualshipper/exporter.

6.providea 1/2 yard sampleofeach fabric along with completefabric

constructiondetails(fibercontents,statementforeachyarniffilamentor

staple,threadcount,yarnsizes,weight,width,weave,processingetc.)

7.providecopiesofthepackinglistandinspectiondocumentsofthefinished

fabricleavingthemill.

8.provide any shipping documents and exporting licenses ofdocuments

issuedshowingthefabricleavingthecountryofproductiontotheu.s.

9.provide a profile of the manufacturing factory (weaver/knitter/origin

conferringproducer).

provideabrochure,websiteaddressand/orpictures(photographs)ofthe

outsidefactory ofthemill(showing name)along with picturesofthe

loomsorknittingmachinesusedforyourspecificfabricproduction.

show thenumberandtypesofmachinesatthismanufacturingfacility

(a complete inventory offactory machinery including the numberand

typesofweaving (looms)/knitting machinery).includetheuseforeach

machine.

statethenumberofemployeesandthenumberofshiftsbyday.state

how muchyardagetheycanbeproducedinaday.alsoincludeacopyof

thiscompany’sregistration form with governmentseal.theregistration

form shouldincludethename,address,licensenumber,dateofissuance

andifapplicable,andexpirationdate.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한․미 FTA에서 직물에 한 원산지결정기 제외규정에 원사는 한국 는 미국

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yarnforwardrule’이 용된다.따라서 미국세 에서는 원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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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함에 있어서 원사부터 한국 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해 섬유의

구성요소에 한 직물에 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원형니트직물에

하여 요청하는 내용은 폴리에스테르직물,합성섬유직물,면직물 등 섬유산업 직물류에

하여 체 으로 용되는 사항임을 확인하 다.

원형니트직물을 통하여 수출되는 직물류에 한 반 인 검증 응을 비해볼 필요가

있겠다.이 상품은 뜨개질 편물로서 HS번호는 6002.40이고,원산지결정기 은 CC(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

5106호 내지 제5113호,제52류,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소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소호 제5403.42호 내지 제

5408호,제5501호 내지 소호 제5503.20호,소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는 제

5505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이며,단서에 의해 ‘yarnforwardrule’이

용된다.

따라서 미국세 에서는 원산지증명서,직물구조이 상세명세,구매주문서,송품장과 같

은 기본 인 자료외에도 아주 세부 으로 복잡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많

은 자료를 통하여 동 상품이 원산지결정기 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해서

임이다.수출업체에서는 요청하는 자료를 무조건 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기

에 충족하는 자료로 한정하여 제출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세 이 수출업체에 요청한 개별 으로 세부 인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다;

번 선 직물의 제조 련:(모든 기록은( 컨 스타일 명칭표기,구매주문 번호,롯

트 번호,공장지정 작업 번호 는 계약번호) 번 수입물품에 특정됨을 확인하기 바라

며,필요시 번역되어야 한다.)

(1)섬유 생산부터 원사,미가공직물(생지),기타 수행된 모든 가공단계 (세척,염

색,날염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단계에 한 시간 경과

각 단계 별 생산자( / 는)공 자의 이름 주소에 한 제공

각 생산단계와 련한 수출자의 운송 련 서류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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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섬유 → 원사 → 직물 → 날염 등의 과정이 순차 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해 모든 생산단계의 시간경과를 확인하고,각 단계별 생산자,공 자등에 한 정보를

수집하기 한 것임을 알수 있다.

(2)귀사의 직물 생산에 사용된 각기 다른 섬유에 해 그 섬유 구매처와/ 는 생

산자의 이름과 주소의 기술, 각각에 한 생산일자를 기술.만약 공장에서 구매하

다면 이러한 섬유가 해당 공장에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송품장과 지 증명,

선 서류와 재고기록 자료의 제공,만약 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섬유가 공장으로

수출했음을 보여주기 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수출증명과 같은 정부발행 서류의

제공

이는 ‘yarnforwardrule’의 핵심인 원사를 생산하기 한 섬유를 어디에서 구매했는

지(국내에서 구매한 것인지,해외에서 조달했는지)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이 을 통

하여 원사는 반드시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FTA 특혜

세혜택은 바로 부인되는 것임이다.

(3)귀사가 생산한 직물의 생산에 사용된 각 원사 생산자 이름과 주소제공,보빈,

콘(CONES)등의 단계를 나타내는 서류제공.그리고 도면작업,도안,방 ,연사,카

딩,코 등의 각 과정에 한 상세설명 제공 ,사용된 기계의 유형를 포함하여 어

떻게 그것들이 생산되었는지 각 생산단계를 기술,귀사의 직물에 사용된 원사의 생

산과 가공에 사용된 기계의 유형 제공 ,공장에서 이러한 원사의 생산에 사용된 기

계를 보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부터 실제의 기계 사진과/ 는 책자 제공

만약 공장에서 이러한 원사를 구매하 다면 각 원사 공 자의 주소,성명을 제공

하고,이 원사를 해 공장에 이러한 원사의 도착을 보여주는 근거 송품장, 지

증명과 선 서류 제공,공장에 원사가 수출되었음을 보여주기 해 발행된 C/O,

수출증명서와 같은 정부 증명서류 제공

이는 원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는지,해외에서 구매했는지를 실질 으로 악하기

해 생산기계에 한 반 인 내용까지 정보제공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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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직자/편직자(원산지 부여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제직/편직이 이루어진

날짜 제공,생산 직기의 완비,일자 번 선 된 귀사의 특정 직물을 해 사용

된 화학물질과 기계를 포함한 염색,날염,세척 등의 단계별 목록과 공정을 보여주

는 공장서류 제공,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데 사용된 공장 작업장에 리되어온 생산

기록 제공, 번 선 분 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일반 인 시간으로 제직/편직에

한 시간으로써 공장에서의 기술 문서 제공, 귀사 직물의 생산동안 소요된 시간을

보여주는 실제 작업자의 시간카드와 피고용인의 성명,업무분장 보수 포함

이는 실제 으로 국내 제조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를 체 인 공정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임이다.실제 작업인부들의 생산기록일지부터 업무분장,보수지 내역 등

을 통해 원산지기 충족여부를 단하고자 함을 알수 있다

(5)만약 세척/염색/날염의 어떤 다른 공정이 다른 공장에서 수행되었다면,공정을

해 다른 공장으로 생지 직물의 수출 는 이동을 보여주는 선 서류와/ 는 정부

발행 서류 제공,화학물질의 사용과 기계류의 사용을 포함하여 각 단계에 그들이 각

기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공정수행 공장으로부터 비롯된 서류제공

완제품 직물이 실제 선 자/수출자에게 이동하 음을 보여주는 선 서류 제공

이는 완제품 직물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한 선 서류를 요청한 것이다.

만약에 그런 서류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특혜 세 혜택은 부인될 것이다.

(6)완제품 직물의 구성 명세(섬유원료의 구성,만약 필라멘트사 는 스테이 사

라면 각 원사에 한 섬유원료 구성,기술서)와 함께 각 직물의 1/2야드 견본 제공

이는 완제품 직물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고,실물을 확인하기 해 견본을 요구한 것이다.

(7)공장에서 출고한 완제품 직물의 포장명세서와 검사서류의 제공

이는 완제품 직물을 수출업체가 생산하여 수출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해 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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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직물이 생산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선 서류와 발행된 수출

증명 서류의 제공.

이는 수출국에서 완제품 직물을 생산하여 수출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해 선 서류와

수출신고필증을 요구한 것이다.

(9)생산공장(제직/편직/원산지 부여 생산자)의 개요,귀사의 특정 직물공장에 사용

된 직기 는 편기의 사진과 함께 (이름이 나타난)외부 생산 공장의 책자,웹사이트

주소와/ 는 사진 제공,이 생산시설(직기/편기의 숫자와 형태를 포함한 공장 기계의

완 한 재고)에 있어 기계의 수와 형태를 제시.각 기계의 사용처 포함,피고용인

일일 교 조의 개수 기술. 한 일일 생산가능 야드는 얼마인지 기술. 한 정부

에서 한 이 회사의 등록서(폼)의 사본 포함.등록서에는 성명,주소,허가번호,

발행일자 활용가능 여부,만료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이는 수출업자의 생산공장 실체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수출자가 직 생산했다면

고용인력,생산량 등을 통해 실제 생산여부를 확인하기 한 것이며,사업자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수출자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미국세 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매우 많고,다

양하며,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의류제품 에서도 직물류에 해서는 미리

비하지 않으면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할 정도의 요청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인조섬유제 의류

우리나라 의류 수출업체 A는 인조섬유제 의류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 고,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특혜 세를 신청함에 따라,미국세 에서는 이에 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Form28서식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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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submitthefollowingdocumentation;

1.A certification oforigin oraffidavit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thatfailstheprescribedtariffshift;

otherwise,thematerialmaybedeemednon-originating;

2.Flow charts,technicalspecificationsand otherdocumentsexplaining the

manufacturingprecess;

3.Anexplanationofhow thegoodmeetstheGeneralNote33(b)ruleof

originortheGN33(o)specificruleoforigin;

4.A billofmaterialsshowingtheclassificationnumber,originandcost(ifthe

goodissubjecttoaRVCcalculation)ofeachmaterial;

5.Purchaseordersandproofofpaymenttosubstantiatevalues;

6.Documentationpertainingtoassists,inventorymanagementmethods,indirect

materials,etc.

7.Submitapictureand/orsampleoftheimportedmerchandise.

Theinformationcheckedinsection12and13ofthisform shouldalsobe

answered/submitted.

<사례 17>인조섬유제 의류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미국세 에서는 원산지기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해 아래와 같이 구체 인 자료목록

을 제시하 다

1.원산지증명서 는 규정된 세번변경 기 을 충족하지 못하는 각 원산지재료에 한 증빙서류;

2.업무흐름도,제조공정을 설명하는 기술명세와 기타서류

3.상품이 어떻게 GN33(b)원산지결정기 는 GN33(o)의 특정물품 원산지결정기

을 충족하는지에 한 설명

4.(만약 상품이 부가가치 기 을 따른다면)각 원재료의 세번부호,원산지 원가를

보여주는 원재료명세서

5.가격을 입증하는 구매주문서와 지 증명

6.기술지원,재고 리방법,간 원재료,기타 이에 련된 서류

7.수입상품의 사진과/ 는 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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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로 볼 때 미국세 은 섬유와 의류제품의 검증을 해 그간 NAFTA를 통해

활성화된 검증기법을 통하여 한․미 FTA섬유 의류제품에 한 검증을 확 하고 강

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수출업체는 미국세 의 검증요청에 따른 비사항을 사 에

검하여 면 하게 검토하고 미국세 의 검증의도를 심도있게 악하여야만 한다.

특히,품목분류에서부터 정확하게 검토하여야만 한다. 세청 평가분류원에 사 에 품

목분류사 회시신청을 통하여 객 성있는 분류를 하여야 하고,미국세 과의 품목분류

분쟁에 비한 검토 한 병행해서 이 져야만 한다.사후검증에 실패함으로써 미국으로

수출하는 섬유의류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져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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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수산식품산업

HS품목분류 구조상 농수산식품은 제1부(산동물 동물성생산품)부터 제4부(조제식료

품)까지 총 24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다.한․미 FTA에서의 농수산식품의 범 로는 산동

물 동물성생산품(HS제1류~제5류),식물성생산품(HS제6류~제14류),동식물성유지(HS

제15류),조제식료품(HS제16류~제24류)으로 세분화 한다

미국의 세율을 보면 농수산식품의 경우 종가세,종량세,혼합세 계 세로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으며, 부분 10%이내이다.한․미 FTA에서 농수산식품의 원산지규정은

완 생산기 완 공정기 등을 용하고 개별품목별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농수

산식품산업에 한 한․미 FTA검증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수산식품

우리나라의 수출업체 A는 seafood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 다.이때 수산식품이 원재

료가 부분 국내산이었기에 한․미 FTA 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 고,원산지결정기 으로는 완 생산기 을 의미하는 부호를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명기하 다.미국의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상에 한국산(KR)표시를 하여 수입신

고를 하고 한․미 FTA 정에 따른 특혜 세신청을 하 다.미국세 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 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 다.



- 95 -

14.CBPOfficerMessage

Thefollowingseafood

Youareherebyrequiredtoproducesupportingdocumentationtosubstantiate

yourclaim forKoreanFreeTradeAgreementpreferentialtreatment,suchas,but

limited to,a certification oforigin,billofmaterials costdata,as wellas

production manufacturing records.Thedocumentation should alsoincludethe

catchdocument,shipsflagandcaptain’sdeclaration.

<사례 18>수산식품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주 : CBP Form 28( 보 공 청 ) 14   내 만 췌 리.

미국세 이 요청한 자료의 목록으로는 원산지증명서,원재료 명세서,원가자료 생산

과 제조기록 같은 근거서류와 근거서류를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로 어획증명서류,선박의

국 증명서,선장의 입출항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 다

해당 상품의 품목분류번호는 0307.49이고,품목별 원산지결정기 은 세번변경기 :CTH

(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훈제되지 않은 상품 는 (CC)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는 다른 류

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이다.)인 을 고려할 때 원산지결정기 으로 세번변경기 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한

자료를 요청하 어야 함에도 미국세 에서는 완 생산기 (WO)의 충족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 다.

미국의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다시 동 정보제공요청서를 송부하여 미국세 의

요청사항을 송부하 다.이에 우리나라 수출자는 미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수출물품에

해 원산지증명서와 미국 세청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 다.그리고

미국의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의 답변서를 기 로 미국세 에 답변서를 제출하 다.

이에 미국세 은 1차 검증결과를 통보하면서,추가 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면 특혜 세를 부인하겠다고 하 다.동 내용은 수입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통보하

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정한 기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게 되었고,미국세

에서는 이에따라 특혜 세 부여를 취소하고 수입자에게 해당 세를 추징하겠다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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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를 통보하 다.수입자는 미국소재 세사를 통하여 해당세 에 서류제출사실을

통보하고,미국세 의 일방 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수차례 을 거쳐 최종 으로

특혜 세 합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을 놓고 보면,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송부할때에 정상 특게된 원산지결정

기 에 합한 내용만 표기하여야 하며,불필요한 내용을 첨언하여 상 국 세청으로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 작업을 철 히 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수출에서

최종 수입자에 이르기까지 련된 자들 간의 긴 한 업무 조가 실하게 느껴진다.기

한을 명확히 지켜야 하고,자료 달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수출입자간의 조가 체계

으로 유기 으로 잘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나.과일쥬스 과일(한국측 검증사례)

우리나라 세 은 미국산 과실류의 수확부족으로 인근 국가( 라질 등)로부터 미국내로

다량 수입되고 있으므로 인근국가 과실류가 미국산과 혼재되어 는 미국산으로 둔갑하

여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원산지 상품의 정성여부를 검증하기

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과일쥬스와 과일에 하여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우리나라 세 은 동 상품이 HS0805.10 는 0805.50에 각각 분류되고 원산지 결정기

이 완 생산기 에 해당되어 한․미 FTA원산지 결정기 에 충족여부 확인을 해 필

요한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 다.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제품의 원재료 목록,

미국내 생산 수확 련 기록자료,수확된 물품의 입출고 내역,운송서류(선하증권)를

요청하 다

검증결과 검증 상인 과실류 등이 미국수출자 농장에서 직 수확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여 미국내에서 완 생산했다는 기 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정

세 용을 배제하 다. 미국측에서는 수출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품질보증서

는 식물검역증상의 원산지 기재를 이유로 미국내 공인기 에서 발행한 자료로 원산지

기 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고,우리나라 세 에서는 품질보증서를 제시한 과

일쥬스에 해서는 원산지를 인정하 으나,식물검역증을 제시한 과일에 하여는 원산

지를 인정하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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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세 에서는 완 생산기 충족을 해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분명히 하고,제출된

자료로 인하여 상 국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명한 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인정해

주는 자료의 한계를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미 FTA에서는 직 검증이므로

상 국 생산지에 출장하여 실제로 생산되고 가공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검하고,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불특정 원산지상품이 미국산으로 인정되어 세특혜를 받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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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원산지검증 응방안 제시

FTA체제하에서 특혜 세 용에 필수 인 것은 원산지 규정의 수이다.이러한 원산

지 규정 수의 정확성 여부를 단하는 것이 FTA원산지 사후검증이다.FTA원산지 규

정이 가장 요한 이유는 원산지 상품에 한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원산지가 잘못 정

되거나 원산지 결정기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업으로는 엄청난 경

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FTA 특혜 세를 용받은 경우 사후검증은 반드시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사후

검증에 하여 사 에 비되지 못하는 경우 상치 못한 결과가 래될 수도 있기에 원

산지증명으로 인한 원산지상품의 수출입거래시에는 반드시 사후검증을 비한 사 조치

를 충분히 취해야 한다.

앞에서 언 한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부분의 업체에서는 FTA특혜 세를 용받는

수출입물품에 하여 특혜에 한 은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이로 인해 사후에 검증

을 받게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검증 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에 해서는

수롭지 않게 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TA 정국 정부기 의 검증에 하여 그 나마 성공 으로 응한 사례는 세사 등

과 같은 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체계 인 응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반면

에, 응에 실패한 사례는 검증 기에 원산지증명에 따른 원산지 상품에 한 정확한 이

해와 련 규정 차의 미숙지로 검증 응에 효과 으로 임하지 못한 것으로 보 다.

FTA 세혜택을 받거나 상 수입국에 그 혜택을 주기 해 원산지상품을 수출입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자가 진단

해 야 할 것이다. 련 정문에 한 내용,당해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 을 충족한 물

품으로 HS품목분류가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원산지 상품으로서 정별로 주어지는 원

산지 규정에 맞는 것인지,원산지 결정기 에 충족한 물품으로서 갖추어져야 할 증빙서

류는 무엇인지,그리고 FTA 세특혜 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상 국의 수출

입통 차에 배되는 사항은 없이 수출입거래가 되고 있는지,FTA 정 상 국내

법령에 합한 차와 방법으로 수출입거래가 이 지고 있는지 등에 해 면 하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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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을 직 수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수출입자에

게 완제품이나 원재료를 공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FTA원산지 상품에 한 인식

이 부족하고,당해기업에 닥치지 않은 한은 그 어떠한 정보활용에도 긴장하지 않기 때문

에 원산지 증명과 사후검증에 한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 으로 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다.

특혜 세를 부여한 정당사국의 정부기 의 꼼꼼한 검증수행업무에 비해 특혜 세를

부여받은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업무에 해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수

출입자는 원산지 상품을 수출입거래시 반드시 사후검증을 염두에 두고 모든 차와 형

식,실질 인 내용에 해 사 에 철 히 비를 해야만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뒤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한 국가간 통일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작용한다.각 증빙서류에 한 형식은 있으나,그 내용에 한 해석이 달리 용됨으로

인해 심지어는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막 한 불편함도 감수하고 있는것도 확인된

다.원산지 검증과 련하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서 각자 비하고 응책을 마

련함으로써 FTA의 궁극 인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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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차원의 응방안

가.FTA 원산지 리 문그룹 육성

한․미 FTA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검증에 체계 으로 비하기

한 FTA원산지 리 문그룹을 육성하고 련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자격시험인 원산지 리사 시험을 통해 그 간 배출한 인원을 보면(국제원산지정보

원 제공 자료)2014.11 재까지 총 2,014명이 된다.평균 합격률이 30%미만이며,인 구

성으로는 학생,산업체재직자,컨설 그룹 등 매우 다양하고,지역별로는 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거 경제권역인 미국,EU, 국은 물론 세계 으로 경제 토가 세계3 권역으로

확산된 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원산지 리사를 양성하고,이들 문그룹을 수출입기

업에서 극 으로 채용하여 FTA원산지 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 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지원방법보다 더 활발한 고용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FTA원산지 증명과 그에 따른 검증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많으므로 원산지 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문인력을 극 채용할 수 있도록 실질

인 고용지원을 추진하여야한다.

나.FTA원산지 검증 응지원센터 설치운

FTA 사후 검증 기능인 원산지검증 차는 각 정별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세 의

검증 차나 업무가 국가 간 서로 달라 많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원산지 간 검증

은 원칙 으로 수출국 세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그들의 극 이고 성실한 조가 필요

하다.수출국 세당국의 무응답,회신기간경과,부실검증 정문 해석상의 차이 등으

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피해 심각한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하여서는 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양 체약 당사

국간에 정의 해석 집행 차의 조화가 요구된다.무엇보다 국가 간 FTA의 원활한

집행과 통상마찰 해소를 해서는 상 국 원산지 당국과의 검증 차 정해석 표

화 추진이 필요하다.FTA 정상 규정된 차를 양 당사국이 운 함에 있어 실무 인 내



- 101 -

용에 한 해석과 견해차이로 FTA 세특혜와 직 인 계에 있는 수출입업체에게는

막 한 피해가 상존할수 있기 때문이다.40)

당사국 정부기 의 입장에서는 물질 손해가 없지만,경제이익을 목 으로 하는 수출

입업체는 시간과 부 비용에 따른 불이익앞에 놓여있는 형편이므로 양 당사국의 정부기

에서는 FTA를 진하기 해 각종 활용지원에 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상 규정된

차와 실무 인 내용의 통일화된 그리고 정형화된 기 안을 마련하고 제시함으로써 수

출입기업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양 당사국간의 상황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원산지 증명

검증과 련하여 논의되는 분쟁에 하여는 이를 당사국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조정

해가는 체계 인 합리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이러한 종합 인 것들을 체계 인 시

스템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원산지검증 응지원센터를 범정부차원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FTA 기부터 지 까지 FTA활용을 한 각종 지원센터를 국망에 걸쳐 설치하고 운

해온 것처럼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사후조치를 해결해낼수 있는 것으로 FTA활용지원

센터 뿐만 아니라 검증 응지원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FTA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수출입기업에게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다는 것만으로도 혹 입게되었거나,입게될 경제 손실에서 만회할수 있는 안을 비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산업별 원산지검증 정보제공 교육 강화

정별 원산지 검증 응 실무지침과 검증사례 수집 배포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체

약상 국의 검증 응을 비한 검증 응세부 차를 마련하고 지속 으로 자료갱신을 추

진하며,수출입기업 지원을 해 원산지 사후검증사례를 분석·정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

다.

상 국의 수출입통 차와 원산지검증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에 한 설명과 그 필

요성을 수시로 수집 분석하여 수출입기업에 온오 라인 각종 설명회 는 교육기회를

40) 규, “우리나라 무역  원산지검  사 에  연 ,” 「 지」, 15 , 2 , 2014,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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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이러한 업무추진을 해 원산지 문인력을 양성하고 집 훈

련하여 기업에 실질 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실무지향 원산지 리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FTA 활용 지원정책이 홍보와 포 인 교육인 을 감안할 때 수출입기업에게 물질

손해와 이익을 반 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 련 정책은 포 이고 추상 인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국제 인 수출입거래실무와 국내수출입통 차에 한 실질 인

실무 심의 컨설 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실무 으로는 소기업이 원산지 리 검증을 비하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

록 FTA-PASS와 ERP와 연계된 자율 검표과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보 하여야 할

기록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기업이 사 에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비를 할 수 있

도록 표 질의서 등의 Tool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41)

이와 련하여 재 FTA유 기 마다 운 하고 있는 FTA포탈(홈페이지)과는 별도로

수출입을 하는 는 수출입에 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단하게 검색( :FTA라고 검

색어로 입력)하면 FTA 련 종합 인 사항을 확인해볼수 있는 검색표 포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이 검색포털에는 유 기 과로 연계할수 있는 링크 로그램도 필요하고

운 주체도 정부기 합동기 ( 회)에서 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지 까지는 각

유 기 별로 FTA포털을 운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기업측면에서는 상

당히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상호간에 복된 내용도 많고 하 메뉴도

넘 다양하여 검색에 피로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 애로사항 하나 다.이에 해 사용자

입장에서의 FTA포털이 실히 필요하며, 한 원산지확인에서 증명 그리고 검증에 이

르기까지 요구되는 제반 정별 비서류에 한 표 매뉴얼도 요하다.통일된 서식이

없어서 검증 증명에 따른 업무처리가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 인 처를 하

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래하고 있다.모든 서식에 해 통일된 표 안을 마련하고

정별 국가와 의하고 련 표 지침을 비하고 문과 한 로 실질 으로 작성하고

응할 수 있도록 고객 높이에 맞는 응지원체제가 요하다.아울러 시 인 행정이

아닌 실질 인 수출입기업들의 체감온도를 악하여 사 방과 실무 지원을 통한 실

41) , “ 내 업  FTA 원산지검  비 시태  도상  개 안 연 ,”  경 원 

통상 과 사  문, 2014,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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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있는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검증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응에 자신감을 부여하여 수

출입기업의 정 세 용에 한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등 권익보호에 큰 도움을 것으

로 단된다.

라. 세사 역할 확 와 지원시스템 구축

원산지검증의 핵심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동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 여

부확인에 있다.따라서 원산지검증에 비한 세사의 역할은 C/O의 형식 ·실질 요건

등을 심으로 사 에 이를 확인하여 비함으로써 수출입업체가 FTA 원산지 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후추징 정 세 용 제한 등의 기치 못한 피해

의 험으로부터 안 하게 보호하는데 있다.이를 하여 검증단계별,검증 상자별,검

증사안별로 상되는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사후검증에 비하는 과정에서 세사가

문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42)

한편 원산지결정 사후검증의 시작 은 정확한 품목분류로부터 시작된다. 재 우리

나라 수출기업이 수출품목에 한 HS번호 부여는 기업이 그 간의 행이나 세청 평가

분류원을 통하여 직 부여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경우 세사의 단에 의존하고 있으

나,FTA 원산지검증에 비하기 해서는 정국 세 의 련규정이나 행에 능통한

지 세법인의 조가 요구된다.

그러나 재의 세사 수익구조하에서는 이러한 업무책임을 세사에게만 가시킬수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세사들은 FTA 체결 이후 책임과 업무량만 증가하고 있을 뿐

이와 련한 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입통 서류 원산지확인서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세사의 역할

을 제도 으로 확 시키고, 세사들이 FTA 특혜 세 용과 검증에 필요한 련 규정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구체

인 방법으로 행 세무사의 기장 리의 경우처럼, 문인력과 자 이 부족한 소기업을

42) 남헌, “FTA 원산지 사후검 과 사  역 ,” 「계간 사」, 2012  여 , 사 , 

2012,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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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세사들이 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원산지 리 검증업무를 진행하도록 하

는 방법도 안이 될 것이다.43) 한 이와 련한 언어상의 장벽과 비용의 문제가 수반

되는바 이를 정책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도 요구된다.

2.기업차원의 응방안

가. 정별 원산지 련규정 차 수

FTA 원산지 상품에 한 원산지증명과 사후검증에 따른 응능력을 갖추기 해

련 규정과 차를 수해야 한다.

FTA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결정기 의 실체 규정과 형식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실제 인 검증에서 실패하는 사례를 보면 기한 미 수,원산지증명서 작성 미숙,

련서류 미보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다.조 만 신경쓰면 갖추고 비할

수 있는 것들인데,이를 소홀히 함으로 회사로서는 막 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되

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실체 내용도 요하지만,법규 수도 잘 이 져야 한다.

그리고 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정문의 원산지결정기 을 충분히 숙지하고,올바른

용을 해 이에 부합되는 생산패턴을 유지하며,사후검증에 비한 련 입증자료를

정에 정해진 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 으로 보 리해야 한다.

이때 련 자료는 국내세 검증을 비한 한 본과 미국세 의 검증을 비한 문본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보 리하는 방법도 요하다. 정문의 문과 국내법상 한

조항이 상충될 경우 정문의 문규정을 우선시한다는 과 미국측에서 검증시 요청

자료에 한 제출자료도 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나.품목분류의 정확성 유지

수출물품에 한 HS번호가 틀리면 원산지결정기 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할

43) 고태진, “ 업 FTA 지원  사 역  강 ,” 「계간 사」, 2013  , 사 , 

2013, p. 115.



- 105 -

수 없다.이런 잘못을 방하기 해서는 최우선 으로 수출물품의 HS번호를 정확히 하

고,원산지증명서를 발 하여야 한다.수출물품은 결국 수입국에서 특혜 세를 용받기

때문에 우선 으로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하고,그것이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의 세

청평가분류원을 통하여 품목분류사 심사를 받아서 품목분류를 정확히 한 후 원산지증명

서를 발 받는 것이 안 하다.44)

다.FTA 원산지 리 문그룹 활용

FTA 원산지 리 업무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 정국과 간의 계에서 있어지

는 것이므로 충 생각하고 근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특히,한․미 FTA 정에

의한 원산지 리업무는 어권 특성상 세계 에서 바라보고 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랜세월 동안 원산지 검증기법 등을 개발하고 원산지 검증을 특성화

하여 운 해 오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원산지 리 특성화 그룹( 세사,

원산지 리사)을 극 활용하여 능동 으로 응해야 한다.

원산지 리사는 원산지 리업무를 특성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자체 직원을 활

용하거나 신규 인력을 고용하여 세계 수 의 FTA 원산지 리 능력을 갖춘 문가 그

룹으로 양성하고,회사 자체내 특성을 심도있게 리함으로써 불시 으로 요청되는 원산

지 증명 검증업무에 효과 으로 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수출입물품에 한 원산지 리 체계를 기업내 ERP시스

템과 연계한 자자료 리방식으로 체계 으로 운 해야 한다.자체 으로 리 로그램

을 개발해도 되지만,국제원산지정보원이나 한국무역 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원산지

리 로그램인 FTA-PASS 는 FTA-KOREA를 활용하도록 한다.

라.수출입자간 FTA 검증의 책임한계 명시

검증이후 원산지규정의 불합치 등을 이유로 수입자에 해 세 이 추징될 경우 귀책사

유 계에 따라 수입자와 수출자간,그리고 수출자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국내

44) 균, “미  주  업 별 미FTA 검 사  연 ,” 「계간 사」, 2014  , 사

, 2014,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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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간 구상권 문제가 두될 수 있다.45)

따라서 검증실패에 한 책임을 피하기 해서는 미리 원산지증명에 한 책임소재를

수출입계약서 는 별도의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필요시 개별

수출건에 해서도 원산지 증명서 발 여부에 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증거를 남겨

둠으로써 수출 이후에 발생할 무역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46)

사후검증시 미국세 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최종 으로는 수입자에

게 있지만 실질 으로는 수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수출자가 미국세 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한 통지를 수입자로부터 무 늦게 받는다든지,아 받지 못하

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계약서 는 별도의 계약서 등을 통해 수입자의 수

출자에 한 통지의무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상세하게는 만약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무 늦게 통지를 받음에 따라 검증 응을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해서는 수출

자가 면책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FTA 특혜 세를 용받았으나 미국세 의 검증결과 특혜 세 혜택 거 로 결정

되어 이미 받은 특혜 세에 해 추징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해 유형별로 책임소

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후검증 결과 특혜 세의 추징에 한 부담문제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측

에서 상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컨 수입자가 재의 수출자와 거

래함으로써 특혜 세를 추징받아 재 수입자의 국내거래에서 원가가 높아져 거래를

단하게 되었다든지,기타 손해가 발생하 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에 해 비

하기 해서는 FTA 특혜 세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혜 세 추징 이외의 손해에

해서는 수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마. 력업체 간 원산지 리 업체계 구축

장검증을 한 미국 세청의 서면질의서(CBPForm446)에 해 잘 응하기 해

서는 평소에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필요한 원산지소명서,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력

45) 재 , “ -미 FTA원산지검 에  책 과 안에  연 ,” 「 지」, 14 , 4

, 2013, p. 15.

46) 균, “원산지 검 사 ,” 「계간 사」, 2013  , 사 , 2013c,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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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는 하청업체의 조가 필수 이다.이를 해서 원청업체는 평소 력업체 는

하청업체와 FTA를 이용함에 따라 수출물량의 증 ,수출채산성 향상 등 얻어지는 이익

에 해 생각을 공유하고,원산지증명서 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자료의 보 , 련

정보의 제공 등 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기업들은 FTA를 통해 수확한 이익을 소 력업체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원산지 리 검증과 련한 인원과 비용의 지원 등 실질 인 업체계를 선도 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 바이어로부터 검증과 련하여 증빙서류를 요청받거나 답변을 요구받을 경

우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고,이는 곧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증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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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 요약 결론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동시다발 으로 FTA를 체결한 바, 재까지 총 9개 정 47개

국과 정을 발효하여 오고 있으며,최근에 실질 타결을 이룬 국,뉴질랜드,호주,캐

나다,콜롬비아까지 감안하면 근 10년만에 세계 경제 토의 73%를 차지한 FTA 강국

이 되었지만,이러한 진 인 FTA 체결로 인해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실 으로 많

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FTA는 상품무역 정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국제 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기업체는

경제 이익 창출을 해 신규 거래선 확보는 물론 고정 거래선 유지와 양허품목에 한

특혜 세 혜택을 향유를 목 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입통 차를 주시할 수 밖에 없다.

FTA 세특혜를 받고 는 상 수입국에 동 혜택을 부여하기 해서는 복잡한 품목

분류에서부터 원산지결정기 , 정별로 상이한 원산지증명서식과 증명에 따른 상 국 검증

차,그리고 서류보 등으로 이어지는 원산지 사후검증으로 인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원산지증명과 검증에 따른 피해가 회사의 존폐까지 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체는 수출입시 신 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기 FTA원산지

상품거래로 인해 혜택은 렸지만,사후에 닥치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미처 비되지 못

한 원산지 리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업체가 원산지 검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

다.그러나 범 정부차원에서 수많은 홍보와 교육 그리고 FTA컨설턴트,원산지 리사 양

성 등 총 인 지원으로 다소나마 부담이 해소된 은 그나마 안이 되기도 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오랜 시간 동안 원산지검증기법이 발달한 국가들과 직 인 계

는 실로 어려운 실이 된다.원산지 사후검증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서는 원산지

증명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원재료 기 단계에서부터 수출입통 차 후 서류보 등 사

후업무단계까지 철 히 비되어야 한다.이 모든 차와 방법은 상호 정 국내법령

에 근거한 객 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수출입업체 주 인 단으로의 비는

사후에 막 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래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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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원산지 요건 충족여부에 해 국내외 세 이 실제로 검증한 사례를 입

수하여 세부 으로 분석하고,미국의 원산지검증 수입통 제도를 심층 으로 확인함

으로써 도출되는 시사 과 응방안을 통해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실질 인 도움이 되도

록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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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한 기존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심도있는 실증연구가 아닌 실무

으로 있어진 일부 검증사례를 통하여 시사 문제 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응방안을 검토하는데 그쳤다.

한․미 FTA 정에 근거한 수출입업체의 검증사례는 증하고 있음에도 실제 기업이

나 정부기 에서의 검증사례의 내용에 하여 기업의 업비 노출 등의 우려로 제한

공개로 추진됨에 따라 많은 사례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일부 공개된 검증사례가 한정되

어 있어 그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음이 연구의 한계 으로 작용했다.

원산지 검증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업별 특성과 상 국과의 수출입통 시스템의 한

계 을 극복하지 못하 고, 련 사례의 검증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표 화된

는 업종별 실체 인 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검증사례에 한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별,품목별,업체별 특

성을 고려한 표 데이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검증사례를 통한 실제 업체

의 사정을 악하지 못한 등은 보다 실질 인 시사 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한 바,차후에는 기업별 인터뷰 연구,수출입통계 황, 정별 는 품목별

검증 황 등을 고려한 체계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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